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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p ari s on an d A n aly s i s of R e v i s ion o f Com pet it ion
Ru le s of T ae k w on do

S e ok - Ry on g S e o

G ra d ua t e S chool of E d uca t ion

P uky ong N a t iona l Un iv e rs i ty

Ab stract

T aek w on do h as been dev eloped as an int ernat ion al top sport , prom otin g the

nation al prest ig e an d functionin g a s the n on - gov ernm ental diplom at . It has

un dergone nine revision s in W T F competit ion rules since W T F competit ion

rules w ere fir st est ablished in 1973.

T his research show s how T aekw ondo competit ion rules hav e b een dev eloped

an d h ow it affect s th e grow th of m odern T aekw on do. T herefore this research

has com e to th e conclu sion s as follow ing s on the b asis of th e procedure of the

competit ion , competin g pow er , safety an d int erest .

F ir st , the Purpose of Competition Rules

T h e purpose of competition rules is to m anag e fairly , sy stem atically an d

sm oothly all m att er s en suring th e application of st andardized rules .

Second, the Procedure of the Competit ion

T h e referee shall submit th e scorecard to th e jury aft er the close of the

competit ion . In case th ere is an objection to a referee judgem ent , an official

deleg at e of the team mu st submit the applicat ion for re- ev alu at ion of decision s .

H e m ay summ on th e judge an d confirm the ev ent s en surin g th e str ict

ju dg em ent . T ournament an d League series w as carried out and a repechag e

w as m ade. T h e prot est ag ain st the decision b efore the end of the m atch sh all

not be m ade. T he referee may declare th e competit or s minu s one point if th e

competit or violat es the rules an d ex clu de th e int erference w ith the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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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d un desirable act s . W h en a contest ant has an injury , th e referee shall

determine to su spect or continu e the contest . Any contest ant sufferin g K .O as

the result of a blow to th e head w ill not b e allow ed to compete for the n ex t

30 day s . Any u se or administr ation of dru g s or chemical sub st ances described

in the W T F anti- dopin g by law s is prohibit ed. T he W T F m ay carry out any

m edical t esting . If a contestant ha s committ ed a breach of this rule or refu sed

to undergo this t est in g shall be disqu alified, r em ov ed from th e fin al standin g s

or inv alidat ed. T h e introduct ion of graduat ed m arkin g sy st em leads to effectiv e

an d reason able decision s .

T hird, Competit ion Area

T h e competit ion A rea is ex tended from 8m×8m into 12m×12m in m etric

sy stem , en ablin g contest ant s to play on a larger area . T he competition area

sh all be cov ered w ith an elast ic m at , en suring the safety of contestant s .

F ourth , th e costum e for Contest ant s

T he contestant s shall w ear a W T F - approv ed uniform an d trunk prot ector ,

head prot ector , groin guard, forearm , and skin guards and groin gu ard,

forearm , and skin gu ards shall b e w orn in side T aekw ondo uniform s , en suring

the safety of contest ant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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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 연구의 목적

태권도는 다양한 기술로써 적을 공격하고 방어하기 위해 기묘한 자세를

갖추며, 정교하게 다듬어진 기술과 깨끗한 도복, 엄숙한 표정, 그리고 예절

과 조화를 이루는 신묘한 손과 발기술의 날카로움이 유연하고 신속하게 조

화(調和)되는 예술성(최영렬, 1995)이 높은 경기 종목이다.

그 유래는 문헌상 수박, 택견, 태권, 권법, 당수 등으로 불리어 오면서 각

시대별로 무(武), 예(藝), 도(道)의 성격을 갖추고 계승된 우리 나라 고유의

무도(武道)(박한규, 1993)를 대인적 스포츠로 발전시키면서(강권구, 2000)

태권도라고 부르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기점으로 근대적 스포츠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

며(대한태권도협회, 1971), 그 후 체육관(館)별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였

다. 그 중 대한태권도협회와 세계태권도연맹(WT F 총재, 김운용), 국제태권

도연맹(IT F 총재, 최홍희) 등은 서로 협력과 경쟁관계를 유지하면서 태권

도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한창호, 2000).

그 결과 태권도는 그 동안 많은 사범들의 해외진출을 통하여 국제적 교류

역할, 민간 외교관 역할, 문화 수출, 태권도 메카 방문, 외화 획득 등 많은

부문에 기여하였고, 세계선수권대회, 국제군인선수권대회, 월드컵태권도대

회, 아시안게임, 올림픽게임 종목 채택 등을 통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공

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회에서 계속적인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

지함으로써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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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태권도는 1963년 대한체육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1971년

에 우리 나라 국기가 되었으며, 1972년에는 국기원의 개원, 1973년 세계태

권도연맹이 창설되었고, 1975년에는 미국체육학회(A .A .U : Amateur

Athletic Union )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G.A .I.S .F : General A ssociatiom of International Sport s F ederation )에 가

입하여(권관배, 1998) 국제적인 스포츠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태권도는 크게 경기(겨루기), 시범, 품새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세계인의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경기(전재민, 외 2001)이므로 경

기규칙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태권도 경

기규칙은 1962년 11월 3일 최초로 제정된 이후 계파 간의 갈등을 거쳐

1973년 세계태권도연맹(WT F )이 창설되면서 새로운 태권도 경기규칙이 다

시 제정되었다. 그 후 1977년, 1982년, 1983년, 1986년, 1989년, 1991년,

1993년, 1997년, 2001년까지 9차에 걸쳐 경기규칙이 개정되었다.

최종삼(1997)은 무도가 경기화 되면서 다양한 경기규칙이 마련되고 있는

데 경기규칙은 무도를 하나의 공식적인 사회제도(경기)로 인정하는 지표로

써 체육사적 의미를 지니며, 경기규칙은 경쟁의 조건을 공정히 하고, 참가

자의 안전 보장과 관중의 흥미를 고려해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공정성, 안전성, 흥미의 세 가지가 경기규칙의 기초인 동시에 바로 경기

규칙 제정의 기본적 정신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경기규칙은 공정성, 안전

성, 흥미, 마케팅 효과 등 시대적, 역사적 요구에 의해서 9차례에 걸쳐 제,

개정되어 왔지만 현재까지의 개정된 경기규칙들에 관한 역사적 고증이 부

족하였다. 그러므로 경기규칙의 변천과정을 확실하게 검증하여 국내·외적

으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대 태권도 경기규칙 개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태권

도 경기규칙이 어떠한 형태로 발전되었고, 경기규칙의 변천이 현대 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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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역사적 관점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태권도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경기규칙의 변화과정을 알아보

고자 했다. 1973년 처음 세계태권도연맹 경기규칙이 제정된 후 2001년 제

9차 개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어떠한 원인과 변수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

으며 개정 이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는 점을 주로 검토하고자 했

다. 따라서 개정 전후의 변인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범위로 한정하였

다.

첫째 본 연구대상의 범위는 세계태권도연맹의 경기 규칙 중 1977년 1차

개정부터 2001년 9차 개정까지로 하였다. 1973년도 제정 규칙은 자료 수집

미비로 제외하였다.

둘째 연구내용의 체계를 목적·경기운영1)·경기장·선수복장 등으로 한

정하였다.

셋째 분석 기준의 범위를 경기진행, 경기력, 안전성, 흥미의 네 가지로 선

정하였다.

1) 경기운영에는 주심의 위치·부심의 위치·심판원 자격·주심의 임무·부심의
임무·판정의 책임·심판원의 배정·코치의 자격·코치의 의무·코치의 위
치·경기의 방식·경기의 시간·계체량·경기진행의 절차·득점·경고사항·
감점사항·우세의 판정·경기결과의 판정·위험한 상태에 대한 조처·사후조
치·경기중단 상황의 처리·소청·선수의 위치·선수의 자격·선수의 의무사
항·선수의 체급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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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의 방법

역사 연구의 방법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비록 그 연구의 결

과는 객관적 사실로 입증되어야 하겠지만 사회과학 자체가 인간이나, 인간

의 의도적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된 일정한 법칙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는 개정된 규칙의 선택이 어떤 가

치와 규범에 입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의 틀을 만들고, 이

틀에 의해서 분석하고자 했다. 개정 전의 가치와 개정 후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개정 전의 규정과 개정 후의 규정은 어떤 규범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역사적 사실인 경기규칙의 개정을 비교·분석하는 가운데 사회

의 실제적 변화를 참고하기 위해 비교 역사적 접근법도 동시에 적용하였

다.

이상과 같은 접근 방법에 따라 태권도 경기규칙을 개정 년도별로 구분하

고, 그 개정된 내용은 어떤 것이며 또, 개정원인과 개정방향을 규명하고, 그

것이 나타낸 효과는 어떤 것인지를 분석의 틀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했다.

자료수집은 주로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해서 했으며, 수집된 자료는 당시 경

기인들의 여론과 시대상황, 과학화 등을 근거로 하여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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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배경

1 . 태권도의 개념

태권도는 개인의 생활영위와 종족보존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자기보호, 생

존의식 수단으로서 손과 발을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태권도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태(跆)」는 발로 찬다는 뜻이며, 「권(拳)」은 주먹을

의미하고, 「도(道)」는 인간다운 길 즉 무도의 수양된 길을 의미하는데 학

자들이 태권도에 대해 내린 정의를 보면,

최홍희2)(1973)는 태권도는 수세기 동안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 숭상해 오

던 무술인데 오늘날 우리 나라에 의해서 완전한 무도로서의 체계와 변모를

갖추어 「태」는 뛴다, 찬다, 밟는다는 뜻이요, 「권」은 주먹을 의미하며

「도」는 길, 무도 혹은 방법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원국(1968)은 태권도란

승패를 궁극적으로 하는 무술이 아니라 유형·무형의 시련을 넘어서 단련

을 기본으로 하여 땀을 흘리고 수련을 통해 인간완성을 위한 노력을 시도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군자의 무술이라 하였고, 또한 태권도는 적수공권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체의 모든 부분, 특히 수족을 조직적으로 단련하여

무기와도 같은 위력을 발휘하여 일격일축(一擊一蹴)으로 불시에 적을 쓰러

2) 최홍희(1918∼2002)는 함경북도 길주 태생으로서 남한에서 3군관구 사령관, 제
2훈련소장, 6 군단장을 거쳐 62년 예편 후 말레이시아 대사와 제3대 대한태권
도협회장, 66년 서울에서 국제태권도연맹 창설 (IT F )을 하였으며, 72년 캐나다로
이민한 이후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에 태권도를 보급(동아일보, 2002)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저서에는 「태권도교본」, 「태권도 교서」, 「권
도지침」, 「태권도 지침(포켓판)」, 「태권도와 나 1·2권」(이경명, 2002)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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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릴 수 있게 수련하는 호신술이며, 전신을 상하·전후·좌우로 균등하게

합리적으로 움직여서 평상시 그리 사용치 않는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여 수

족의 발달은 물론 신체의 발달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극히 이상적인 체육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리고 김창세(1972)

는 태권도란 불의의 공격을 받았을 때 맨손으로 상대방을 물리치고 방어하

는 수단을 가진 무술이다 라고 하여, 태권도가 건강술이며 호신술임을 강

조했다. 이종우(1975)는 태권도란 인간 생존 의식의 육체적 표현인 동시에

정신욕구를 구체화하려는 체육적 활동이라고 보고하였고, 정찬모(1975)는

태권도란 아무런 무기나 호구(護具)를 갖지 않고 발로 뛰고 차고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고, 손으로는 지르고, 찌르고, 때리고, 막는 기술에다가 심신을

연마함으로써 인간(무도인)다운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운동이라고 하였으

며, 이규석(1982)은 태권도란 신체적 훈련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수양을 쌓는 무도 즉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을 만드는 체육적 활동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대식 외(1987)은 태권도는 특정한 기술과 품새를 수련하고

무기를 쓰지 않는 한국의 무예라고 하였다. W .T .F의 T aekwondo(1986)는

태권도는 한국에서 이십여 세기 동안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고 현재 국제

스포츠(Sport )로 변모한 무술의 명칭이라고 평가하면서 그 특징은 상대를

물리치기 위해 맨손과 맨발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싸우는 투쟁스포츠

(Combat Sport )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철(1986)은 태권도란 건강한 인격형

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체의 중요 부위를 단련, 무기화시킴으로써

신체를 종합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동적인 무도(武道)라고 하였으며, 지삼

업(1981)은 태권도는 신체의 제(諸)관절을 무기화함으로써 인간생존 의식

의 육체적 욕구를 표현함과 동시에 정신적 욕구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하였

다.

그리고 김경지(1986)는 태권도란 손과 발 그리고 전신을 움직여 몸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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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력과 기술로 연결시키는 운동으로 신체를 강건하게 하고 심신수련을

통해 인격을 도야하며 기술단련을 통해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

하는 운동이라고 하였으며, 권혁동 외(1984)은 태권도는 전신운동으로 신체

적인 측면에서는 사지기능을 주로 활용하고,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인격의

도야를 제일로 고려함으로써 신체와 정신의 고양에 가장 효과있는 운동으

로 신앙되어 왔다. 따라서 인격도야가 태권도 수련에 대한 정신교육의 극

치로 귀납된다라고 하였다.

김광성 외(1988)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태권도는 하나의 행동철학으

로 인간생활의 육체적인 표현인 동시에 정신적 요구를 구체화하려는 체육

적 활동이라고 하겠으며, 태권도의 모든 동작은 자아방어본능을 기본으로

하여 점차 필요성에 따른 신념의 작용으로 소극적인 동작에서 적극적인 형

태로 발전하고 궁극적으로는 절대적인 행동단계에 이르는 동시에 자아를

극복하고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는 철학적 요소를 지닌 체육이라고 정의했

다.

이와 같은 태권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그 사람의 주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옛날부터 기능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면 즉, 인간을 올바

르게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끊임없는 자기수양을 통한 인간성의

완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태권도의 정의는 손과 발 등 신체부위의 단련을 통한 인간교

육 즉, 육체적 단련과 정신적 수련을 병행하여 인격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

모함으로써 건전한 인간을 형성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태권도는 원래 무술로 발전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도

덕적이며, 사회적인 중요한 원리를 수련을 통해서 가르치는 지행합일(知行

合一)하고, 심신일체를 터득케 하는 실천교육으로 발전한 경기이다.

- 7 -



2 . 태권도 경기규칙의 개념

E . Snyder와 E . A . Spreitzer (1983)는 스포츠를 공식적, 조직적 조건하에

서 발생하는 경쟁의 형태로 특징지우고 있고, 스포츠 현상은 제도화된 경

쟁적 신체활동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스포츠의 제도화는 경기규칙

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권도 경기규칙은 태권도를 공식적, 조직적

조건하에서 경쟁하도록 스포츠화시키는 준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임번장(1994)은 제도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

다.

첫째, 활동의 규칙은 표준화되어야 한다. 비공식적 기반 위에서 어울린 단

일 집단의 단순한 산물 또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관계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초월하는 그 이상의 현상이다. 그러므로 스포츠에 있어서 게

임의 규칙은 일련의 공식적 행동과 절차상의 지침 및 제약의 규정이 된다.

둘째, 규칙의 시행은 공인된 규제 기관에 의하여 대행된다. 팀이나 개인의

운동수행을 각 경기대회별로 비교하려면 일정 규제 기관이 경기나 대회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표준화된 조건이 존재하며 규칙이 시행되는가를 책

임질 필요가 있게 된다.

셋째, 활동의 조직적, 전문적 측면이 중요해진다. 외적 규칙의 시행과 결

합된 경쟁 활동을 한층 더 합리화시킨다. 이는 경기자나 코치가 성공의 확

률을 높이기 위하여 유니폼 및 기타 장비 형태를 개선하고, 운동 수행 능

력을 향상시키고, 참가를 통하여 운동경험의 형태를 가능한 극대화시키도

록 개발하고 제조하게 한다.

넷째, 경기 기능의 학습이 형식화된다. 이는 우선 활동의 조직과 규칙이

한층 복잡해지므로 이의 체계적 학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성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기능 수준을 보유한 참가자는 전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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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학습지도를 추구한다.

St even D. Capener (1994)는 경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태권도 고유의 수련형태는 겨루기를 통해서 기술의 우열을 결정하는 것인

데 경기는 이 형태의 일부이다. 그렇지만 경기는 규칙, 채점체계, 운영방법

등 일정한 구조를 필요로 한다. 오늘날의 발전된 기술적, 조직적, 구조적

수준은 이러한 경기의 특성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경기규칙

의 의미를 표했다.

경기규칙은 경기를 안전하고, 공정하고, 즐거우면서 능률적으로 운영되도

록 하기 위한 준칙이다. 따라서 경기규칙은 선수 상호 간의 약속이며, 시합

을 함에 있어서 그 조건을 같이 하고, 위험을 예방해서 게임 운영을 원활

히 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경기규칙은 경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경험

의 결과 선수들 자신이 고안해서 그것을 성문화하고, 고정화해서 보편성

있게 만든 것이다(강권구, 2000).

이상에서 태권도경기의 규칙은 태권도를 안전하고 공정하고 즐거우면서

능률적으로 태권도 경기를 운영하기 위한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준거의 틀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 태권도 경기화를 위한 규칙의 의미

스포츠의 특성은 운동을 시행함에 있어서 규칙에 준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규칙은 선수의 보호와 관중에 대한 흥미, 안전한 경기운영, 공정한 심

판의 역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규칙은 스포츠 제도화의 가장 뚜렷한 요소이고 스포츠 일반화를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아주 어린아이들조차도 새로운 경기나 놀이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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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자발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있다. 아이들 놀이에서 상호작용이 경

기규칙에 따라 이루어짐으로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다른 사람과 협

상하고 제휴해야만 하는 사회 통제의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 (한창효,

2000)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규칙의 특성은 공식적이고 비인격적이며 엄격하다. 또 규칙은 평등, 연속

성, 그리고 경기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개인적으로는 경기에서

개인의 성적이 평가되고 기록이 수립되는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규정의 근거는

첫째, 경기진행의 편의성이다.

규칙이 공식적, 비인격성, 엄격성, 평등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경기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경기규칙의 의미는 대한태

권도협회 경기규칙의 목적에 잘 나타나 있다.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세계태권도연맹 경기규칙에 의거 대한태권도협회(이하 협회 라

함)와 산하 지부 및 연맹이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대회를 통일된 규칙 아

래 원활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한태권도협회, 2001).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계태권도 연맹의 규약 제 1조 목적과 명칭

3항에도 잘 나타나 있다.

<제1조 목적과 명칭>

1. 태권도는 고유한 한국문화의 소산이다. 본 연맹을 조직함은 그 고유의

태권도 정신과 더불어 태권도를 전세계적으로 올바르게 보급시키는 데

있다.

2. 본 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이라 칭한다(약칭 W T F ).

3. 본 연맹은 태권도 경기를 통해서 빠르게, 강하게, 정확하게 를 경기의

이상으로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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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맹은 국제 올림픽위원회의 승인연맹으로서 올림픽헌장의 일반 및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본 연맹은 태권도의 정신철학, 기술 개발 및 승단 사정에 관하여는 고

유 태권도의 본산인 국기원이 시행하고 있는 것을 장려한다(대한태권

도협회, 1995).

이상 태권도 스포츠화 이념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대한태권도협회의 경

기규칙과 세계태권도연맹의 규약 제1조 목적은 공정성에 대한 제시를 분명

히 하고 있다.

둘째, 경기력의 향상이다.

일정한 규칙 아래 기량과 기술을 발휘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장의

확대, 차등점수제 운영, 소극적인 경기운영에서 적극적인 운영으로 유도하

기 위해 경고, 감점처리 등을 한다.

셋째, 안전성이다.

규칙이라는 틀에 의하여 기술이 발휘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방법으로 수행 능력과 자질이 평가될 수 있으므로 태권도 경기화

는 무엇보다도 규정된 규칙의 구조 내에서 수행되는 경쟁적인 신체활동(한

창효, 2000)이란 것에 이의가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규칙이 있으므로 해

서 신체의 건강을 도모하고 적절한 경쟁심을 견지할 수 있는 건전한 스포

츠가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만약 규칙이 없다면 태권도와 같은 격투기는

무술화해서 성패에 집착한 나머지 신체를 파괴하고, 생명에 위험을 줄 무

기가 될 뿐이다.

넷째, 관중의 흥미를 준거로 하고 있다.

어떠한 새로운 규칙이 이루어질 때 그 규칙에 따라 스포츠는 새로운 경기

장면을 창출하고, 새로운 경기기술이 탄생된다. 스포츠의 규칙 안에서 선수

개인의 내적인 요소가 발생하며, 기술적 모습과 관중들의 환호와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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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와 야유 등 외적인 요소를 유발시킨다. 즉 스포츠 규칙의 영역 안에서

사회적, 심리적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중들은 스포츠를 통해

서 대리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대리 만족은 스포츠를 공유하게 하고, 저

변을 확대하게 하고,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스포츠 규칙은 관중

들이 흥미 있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태권도를 스포츠화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스포츠의 규칙은 경기진행의 편의성과 경기력의 향상 및

안전성과 흥미를 그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 태권도 경기규칙 개정의 분석 틀

본 연구는 태권도 경기 규칙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각 체계별로 분석하고

자 했다. 즉 체계를 목적, 경기운영, 경기장, 선수복장 등으로 나누고 각 체

계에 따라 경기진행, 경기력, 안전성, 흥미 등의 요인을 준거로 하여 지표

를 만들고 이 지표에 의해 변화의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지표

를 구성한 이유는 연구방법(P , 4)에서 설명하고 있다.

체계를 목적, 경기운영, 경기장, 선수복장 등으로 구분한 것은 모든 규칙

이 그 규칙이 있어야 할 성격을 이념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목적을 명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조와 기능(운영)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그것을 따랐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목적과 기능,

구조 중 목적과 기능을 선택하고 여기에 경기장과 선수복장을 추가하였다.

그것은 연구의 관점이 태권도경기가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경기진행

과 진정한 스포츠의 경쟁요소인 경기력 향상 및 안전성과 흥미에 관해서

개정 연도별 변천내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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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권도 경기규칙의 측정지표

<표 2- 1> 태권도 경기규칙의 측정지표

구 분 경기진행 경 기 력 안 전 성 흥 미

목 적
공정성, 합리성,
정당성, 편리성

경기력 향상

및 발휘
선수보호

즐거움, 재미,

경제성, 관심

경기운영
신속, 정확,
원활, 통일

적극성, 정확성
응급처치,

구급약준비
관중확보

경 기 장 면적, 위치, 재질
적절한 크기와

높이, 재질
위험요소 제거 색상, 디자인

선수복장 복장의 필요성 간단, 편리
복장의 견고성,

흡습성, 질김
색상, 디자인

2 ) 태권도 경기규칙의 개정요인

(1 ) 경기진행

이성철(1984)은 태권도가 경기화되면서 일정한 규칙과 형식에 의하여 공

개적 게임으로 발전함에 따라 각종 대회가 개최되고, 동시에 직·간접적으

로 국제적인 홍보와 국제사회로의 진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조직이

확대되고, 선수들 간의 선의의 경쟁이 개인의 심신 수련을 떠나 세계화하

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했듯이 스포츠의 생명은 정당성이다. 만

약 정당성이 없는 경쟁은 투쟁이 되고, 전쟁이 되는 것이다. 스포츠의 목적

은 정정당당히 싸워서 승부를 가리는 것에 있다. 따라서 경기의 규칙은 선

수들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원만하고 합리적인 경기진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시대 추세, 대중화, 과학화, 흥미와 경쟁력 있는

경기진행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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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기력

경기란 사전적 의미로 일정한 규칙 아래 기량과 기술을 겨루는 일로 특히

운동 경기를 가리킨다. 태권도 경기는 겨루기를 아마추어 스포츠화한 것

이며 태권도의 구성원리에서 창출되는 각종 공방 기술을 구사, 상대와 겨

루게 되는 것이 특성이다 (강원식 외, 1999).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경기장과 안전성, 차등점수제 운영, 경

고 및 감점제 등을 도입하여 박진감 있는 경기운영을 유도하여야 한다.

(3 ) 안전성

태권도 경기는 격투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스포츠 상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경기 규칙에서 정당하고 유효 적절한 규칙을 만들어 안전에 대한

유의를 하지 않으면 스포츠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투쟁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규칙의 안전도가 규정의 발전에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4 ) 흥 미

스포츠는 경쟁하는 것만은 아니다.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스스로도 즐기

고, 관중들의 만족도 주어야한다. 그래야 스포츠의 저변이 확대되고, 타 스

포츠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접할 수 있게 되며,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 태권도 경기규칙의 체계

경기 규칙은 규칙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과 실

제로 경기 운영에 관한 운영규칙과 경기장 및 선수복장에 관한 규칙으로

체계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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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태권도 경기규칙의 목적

규칙에서 목적은 규칙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제시에

의해서 모든 규칙이 정해지므로 규칙의 근간(根幹)이라고 할 수 있다.

(2 ) 태권도 경기운영

규칙은 게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

운영에 대한 규정이 경기규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3 ) 태권도 경기장

경기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것으로서 이 바탕 위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경기력 발휘 및 안전도모에 맞는 경기장 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4 ) 태권도 선수의 복장

태권도 경기는 다른 경기와 다른 과격한 면이 있기 때문에 선수를 보호하

기 위한 특별한 안전보호구가 요구된다. 여기에 대한 적합한 규정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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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태권도 경기규칙 개정의 비교·분석

1 . 태권도 경기규칙의 목적

<표 3- 1> 목 적

내용

연도
목 적 비 고

1977

제1조(목적)

본 위원회는 경기 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을

장악하며 질서정연한 경기를 운영하는데 그 목

적을 둔다.

·모든 사항을 장악

·질서정연한 경기

199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태권도연맹 경기규칙에 의거

본 협회와 산하 지부 및 연맹이 주최 및 주관

하는 모든 대회를 통일된 규칙아래 원활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모든 대회

·원활하고 공정하게

운영

2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태권도연맹 경기규칙에 의거

대한태권도협회(이하 협회라 함)와 산하 지부

및 연맹이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대회를 통일

된 규칙 아래 원활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한태권도협회

(이하협회라 함)

1977년 태권도 경기규칙의 목적은 <표 3-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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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장악하며 질서정연한 경기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태권도가 스포츠경기로서의 일반적 특성과 무도의 경기임을 내포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태권도가 그 동안 한국을 중심으로 한 소수국으로

지역성을 면치 못했으나 1990년 세계태권도연맹(1973. 5. 30)을 창립하여

국제적 스포츠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보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과 1992년 제25회

바로셀로나 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고, 드디어 민족의 숙원인

2000년 제27회 시드니 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국위선양과 함께

경기 성적 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경기진행

<표 3- 1>에서 보면 1977년 태권도 경기규칙의 목적은 질서정연한 경기를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01년의 개정에는 원활하고 공정하

게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제정 당시의 엄정, 통일, 심

판의 권위 등 공정성을 강조한 권위주의적인 경향의 태권도 경기규칙이 국

제화하면서 세계적 추세에 맞게 확대 개정되었을 뿐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

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2 ) 경기력

태권도 경기규칙의 목적은 모든 사항을 장악하며(1977), 그리고 모든 대회

를 통일된 규칙 아래로 규정(2001)한 것은 태권도가 스포츠경기로서의 경

쟁성과 무도로서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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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태권도 경기운영

1) 심 판

(1 ) 주심의 위치

<표 3- 2> 주심 위치

내용
연도

주심 위치 비 고

1977

제9조(경기장)
4. 경기장 내에는 주심 및 양 선수의 위치

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심의 위치 표지는 경기장의 중심점

으로부터 배심원석을 향하여 1미터
후방에 직경 10센티의 백색 원으로
표시한다.

·배심원석을 향하여 1미
터 후방에 직경 10
센티의 백색원으로
표시

1980

제11조(경기장)
2. 심판원, 선수, 코치의 위치표시
1) 경기장 중심점으로부터 배심석을 향해

1.5m 후방에 직경 15cm 크기의 흑색
원을 그려 표시한 것을 주심위치 표시
라고 칭한다.

·배심원석을 향해 1.5m
후방에 직경 15cm크
기의 흑색 원을 그
려 표시한 것

2001

제3조(경기장)
2. 위치표시
1) 주심위치 : 경기장 중심점으로부터 제3

한계선을 향해 후방으로 1.5m 떨어진
곳에 정한다.

·제3한계선을 향해 후
방으로 1.5m 떨어진
곳

(가 ) 경기진행 및 경기력

주심의 위치는 배심원석을 향하여 1m 후방(1977)에서 시합을 운영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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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1980년부터 1.5m 떨어진 곳에서 시합을 운영토록 하였다.

1m에서 1.5m 간격을 넓힌 이유로는 선수들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여 경기력 향상에 주력하였다.

(나 ) 안전성

직경 10cm 원(1977)에서 15cm 원(1980)으로 한 이유로는 경기장 크기가

확대되어 주심의 위치 표시도 크게 되었으며, 안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

었다.

(다 ) 흥 미

백색(1977)에서 흑색(1980)으로 변화를 가져온 이유로는 경기자나 관중에

게 시각적 피로를 주지 않는 종류로서 경기자의 도복, 용구를 비롯한 경기

및 경계 지역의 모든 색상의 반복을 피하고 배색을 고려하므로써 흥미가

유발되었다.

(2 ) 부심의 위치

<표 3- 3- 1> 부심 위치

내용
연도

부심 위치 비 고

1977

제9조(경기장)
5. 부심, 배심원, 계시원 및 코치의 위치는 다음

과 같이 표지한다.
가) 부심의 위치 표지는 경기장의 모서리에서

중심점을 향하여 대각선상의 50센치 후방
에 직경 10센치, 폭 3센치의 백색 선으로
원을 그리고 배심원석을 향하여 우측 모서
리부터 부심석 표지 안에 시계방향으로
1,2,3,4의 숫자를 표시하며, 중심점을 향하
여 의자를 놓는다

·모서리에서 후
방 직경 10 센
치, 폭 3센치의
백색선으로 원

·1,2,3 ,4명의 숫
자를 표시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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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 2> 부심 위치

내용
연도

부심 위치 비 고

1980

제11조(경기장)
2. 심판원, 선수, 코치의 위치표시
2) 경계선 사방 각 코너에서 경기장 중심점을

향해 50cm 떨어진 곳에 직경 15cm 크기의
백색 원에 흑색의 ①②③④로 표시한 것을
부심위치 표시라고 칭한다. 단, 배심석에서
경기장소를 향해 좌측 앞 코너를 ① 좌측
뒤 코너를 ② 우측 뒤 코너를 ③ 우측 앞
코너를 ④로 하며 위 각 위치표시 위에 이
전이 용이한 의자를 준비한다.

·각 코너에서 직
경 15cm 크기의 백
색원에 흑색의 ①
②③④로 표시

·이전이 용이한 의
자

1982

제9조(경기장)
1. 심판원, 선수 및 코치의 위치표시
나) 경계선 사방 각 코너에서 경기장소 중심

점을 향해 50cm 떨어진 곳에 직경 15cm
크기의 원으로 표시하고 그 원 위에
1,2,3,4의 수를 그려 표시한다. 다만, 배심
석에서 경기장소를 향해 좌측 앞 코너를
1, 좌측 뒤 코너를 2, 우측 뒤 코너를 3,
우측 앞 코너를 4로 하며 위의 각 위치표
시 위에 개인의자를 준비한다.

·중심점을 향해 50cm
떨어진 곳에 직경
15cm 크기의 원으
로 표시

·개인의자

1997

제3조(경기장)
2. 위치표시 2) 부심위치

제1부심은 제1한계선 중앙에서 경기장 중심
점을 향해 후방 0.5m 떨어진 곳에 정하며,
제2부심은 경기장 중심점을 향해 제2한계선
하단 모서리로부터 후방 0.5m 떨어진 곳에
정한다. 제3부심은 제2부심과 동일하게 제4
한계선에 정한다.

·중앙에서 경기장 중
심점을 향해 후방
0.5m 떨어진 곳

·하단 모서리
·제3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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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경기진행

1977년 4명의 부심으로 시합을 운영하였으나, 1997년 개정에서는 3명의

부심으로 시합을 운영하게 하였는데 이는 스포츠 과학의 개가로서 전광판

(전자 채점기)의 사용과 동점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인 홀수 득점제

때문이다.

부심이 위치한 백색 원 크기는 10cm (1977)에서 15cm (1980)로 지름을

5cm 확대하였다.

(3 ) 심판원의 자격

<표 3- 4- 1> 심판원 자격

내용

연도
심판원 자격 비 고

1977

제3조(구분 및 자격)
가) 1급 심판원은 국기원에서 윤허한 7단 이상 자

로서 2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본 회에서 주최

또는 승인하는 전국 규모 대회에 20회 이상

배심 또는 주·부심으로 참가한 자 및 코치로

40회 이상 참가한 자

나) 2급 심판원은 국기원에서 윤허한 6단 이상 자

로서 3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본회가 주최 또

는 승인한 대회에 15회 이상 주·부심으로 참

가한 자 및 코치로 30회 이상 참가한 자

다) 3급 심판원은 국기원에서 윤허한 5단 이상 자

로서 본회가 발행한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

고 3급 심판 시험에 합격된 자 단, 심판자격

시험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1급 심판원

·2급 심판원

·3급 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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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4- 2> 심판원 자격

내용
연도

심판원 자격 비 고

1980

제18조 심판원(주심, 부심, 배심)
1. 자 격
1) WTF가 발급한 각급 국제 심판원자격증 소지자
2) 1급 심판원은 배심, 2급 심판원은 주심, 3급

심판원은 부심 단,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각 국 선수단 임원이 아닌 자

·국제 심판원자
격증 소지자

·1급 배심
·2급 주심
·3급 부심
·선수단 임원이

아닌 자

1990
제20조(심판원)
1. 자 격 : 본 협회에 등록된 심판자격증 소지자

·등록된 심판자
격증 소지자

(가 ) 경기진행

1977년 개정

① 1급 심판원 : 7단 이상, 2급 자격증 소지 후 전국대회 20회 이상 주·

부심, 코치 40회 이상

② 2급 심판원 : 6단 이상, 3급 자격증 소지 후 협회주최대회 15회 이상

주·부심, 코치 30회 이상

③ 3급 심판원 : 5단 이상, 지도자자격증소지, 3급 심판 합격자

1980년 개정

① 국제심판자격증 소지자

② 1급 심판원 : 배심

2급 심판원 : 주심

3급 심판원 : 부심

③ 각국 선수단의 임원이 아닌 자

1990년 개정

본 협회에 등록된 심판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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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부터 심판원의 자격을 검정하였으나, 1990년부터는 협회에 등록된

심판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나 ) 경기력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판원(주심, 부심, 배심)의 자격도

강화하여 W T F가 발급한 국제 심판원 자격증을 소지(1980)하도록 하고, 1

급 심판원은 배심, 2급 심판원은 주심, 3급 심판원은 부심(1980)을 맡도록

자격에 따라 임무를 차등화 하였다.

(4 ) 주심의 임무

<표 3- 5- 1> 주심 임무

내용
연도

주심 임무 비 고

1977

제9조(심판원의 임무 및 권한) 주심
가) 주심은 경기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경기진행

시엔 준비 회전 수 시작 계속 그만 의
용어를 사용한다.

나) 주심은 경기 시작 전에 선수의 복장과 부당
한 장비의 유무를 점검하고 선수에 대한 주
의사항을 알려 준다.

다) 주심은 경기의 시종, 경고, 감점승패, 연장,
퇴장을 선언한다.

라) 주심은 경기 중에 항상 양 선수에 가까운 위
치에 따라 다녀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엔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마) 주심은 경기 중 선수가 반칙(경고, 감점)을
행하였을 때엔 경기를 중단시키고 선수와 주
심의 원 위치에 와서 반칙 대한 선언을 하여
야 하며 주의사항을 범했을 때엔 경기를 중
단시키고 적당한 위치에서 주의를 알리고 접
근 전 또는 서로 잡았을 때에도 갈려 한 후
양 선수를 서로 2보 뒤로 물러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계속 시킨다.

·준비, 회전 수,
시작, 계속, 그
만의 용어를 사
용

·경기의 시종, 경
고, 감점승패 ,
연장 , 퇴장을
선언

·경기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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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5- 2> 주심 임무

내용
연도

주심 임무 비 고

1977

바) 주심은 경기도중 선수가 기권하거나 또는 코
치가 수건을 던져 기권을 표시하였을 때나
고의 또는 자연 전의를 상실하였거나 부상으
로 인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시엔 지체없이 경기를 중단시키고 승패선언
을 한다.

사) 주심은 경기도중 불가항력으로 1분 이내에
경기를 계속하지 못할 시엔 패자로 선언한다.

아) 주심은 경기도중 필요에 따라 경기시간 정지
를 선언할 수 있으며 계시 원에게 통고한다.

자) 주심은 경기 종료 후 부심으로부터 받은 채
점표를 배심원에게 제출하고 소견을 진술하
여야 한다.

차) 주심은 경기 중 정당한 공격에 의하여 선수
가 다운되었을 때엔 오른손으로 카운트를 하
며 10(10초)을 세여도 다운된 선수가 경기에
임할 수 없을 때는 상대 선수에게 KO승을
선언한다.

·KO승을 선언

1990

제20조(심판원)
2. 임무 가. 주심
1) 경기전반에 걸쳐 주도권을 갖는다.
2) 경기의 시작 , 그만 , 갈려 , 계속 , 계시

승패의 선언, 감점선언, 경고선언, 퇴장선언을
한다.

3) 규정에 따라 판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4) 득점의 채점은 하지 않는다.
5) 경기결과가 동점이거나 무득점일 경우, 우세

기준에 의해 승패를 결정한다.

·경기전반에 걸
쳐 주도권

·시작, 그만
·승패의 선언
·판정권을 독자

적으로 행사
·득점의 채점은

하지 않는다
·승패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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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경기진행

1977년 개정

① 경기주도권 장악 및 경기진행 용어 사용(준비, 회전수 언급, 시작, 계

속, 그만)

② 경기의 시종, 경고, 감점, 승패, 연장, 퇴장선언

③ 승패선언

④ 경기시간 정지선언 후 계시원에게 통고

⑤ 경기종료 후 부심에게 채점표를 받아 배심원에게 제출하고 소견진술

⑥ KO승 선언

1990년 개정

① 판정권을 가능한 범위 내 독자적 행사

② 경기결과가 동점일 경우 우세기준에 의한 승패결정

주심은 경기 종료 후 부심으로부터 받은 채점표를 배심원에게 제출하고

소견을 진술(1977)하며, 득점의 채점(1990)은 하지 않는다. 이는 경기를 원

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한 것이다.

1977년에는 주심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였으며, 1990년에는 주심

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심의 임무에 독자적인 판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직접 채점을 하지 못하게 하여 경기진행에만 최선을 다하

게 한 것은 공정한 경기진행을 하기 위한 것이다.

(나 ) 안전성

1977년 개정에 경기 전 선수복장 점검, 장비유무점검, 주의사항 전달, 필

요시 경기 중단, 반칙선언, 경기중단 및 진행, 경기도중 불가항력으로 1분

이내에 경기진행 못할 시 패자로 선언을 하여 선수의 안전성을 확보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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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부심의 임무

<표 3- 6> 부심 임무

내용
연도

부심 임무 비 고

1977

제9조(심판원의 임무 및 권한)
2. 심판원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부심
가) 부심은 선수가 득점하는 즉시, 감점 및 경

고는 주심이 선언하는 즉시 채점표에 기재
한다.

나) 부심은 회전이 끝나는 즉시 채점표에 승패
를 표시하여 주심에게 수교한다.

다) 부심은 배심원 및 주심이 득점, 경고, 감점
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는 사실대로 진술
하여야 한다.

·주심이 선언하
는 즉시 채점표
에 기재

·주심에게 수교
·사실대로 진술

1980

제18조(심판원: 주심, 부심, 배심)
3. 임무 2) 부심

(1) 대전선수가 득점, 감점, 경고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즉시 채점표에 기재한다.

(2) 경기가 끝난 직후 채점표를 주심에게 수교
한다.

(3) 배심, 주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득점, 감
점, 경고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자기의
소견을 진술한다.

·행위를 한 즉시
채점표에 기재

·자기의 소견을
진술

1990

제20조(심판원)
2. 임무 2) 부심
1) 득점이라고 인정되면 즉시 채점한다.
2) 주심이 의견을 물었을 때 자기의 소견을 진

술한다.

·인정되면 즉시
채점

(가 ) 경기진행

1977년 개정

① 득점 : 득점하는 즉시 기재

② 감점, 경고 : 주심의 선언 후 즉시 채점표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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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전결과의 승패 표시 후 주심에 수교

④ 득점, 경고, 감점에 대한 사실 진술

배심원 및 주심의 의견 요청 시 부심의 사실 진술로 공정한 판정 및 혼란

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1980년 개정

① 득점, 감점, 경고 즉시 채점표에 기재

② 행위 즉시 기재토록 하여 신속, 정확한 판정을 유도하였다.

1990년 개정에서 득점 인정 시 채점

부심은 선수의 득점, 감점 인정 시 곧 바로 채점하여 선수 측이나 관중들

이 즉시에 알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전광판의 등장으로 표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과거에 비해 훨씬 빠르고 공정한 판정이 가능해졌는데 앞으로

도 계속적으로 스포츠에 과학을 접목시켜 유용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6 ) 판정의 책임

<표 3- 7> 판정의 책임

내용
연도

판정의 책임 비 고

1980

제18조(심판원 : 주심, 부심, 배심)
4. 심판 판정에 대한 책임

심판 판정은 절대적인 것이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경기에 배정된 심
판원의 협의를 거쳐, 해당경기 종료 이전에 수
정한 판정은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판 판정은 절
대적인 것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수정한 판정

1990

제20조(심판원)
3. 판정의 책임

심판 판정은 절대적인 것이며, 소청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소청위원회에
대하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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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경기진행

심판판정의 절대성을 규정(1980)하여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소청위

원회 결정도 절대적임(1990)을 규정하여 원활한 경기를 유도하였다.

1980년부터 판정은 심판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였으며, 이의는 소청위원

회에 소청(1990)을 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기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앞서 주심의 임무에 언급된 바와 같이 주심에게 경기 진행의 주도권

을 준 것은 심판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한 것이다.

(나 ) 경기력

종료이전의 수정판정 기회(1980)를 부여하여 경기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

뤄지도록 하였다.

(7 ) 심판원의 배정

<표 3- 8- 1> 심판원 배정

내용
연도

심판원 배정 비 고

1977

제8조(심판원의 구성과 배정)
2. 심판원의 배정은 다음과 같다.
가) 배심원은 위촉된 자 중에서 순번을 정하여

배정한다.
나) 주·부심은 위촉된 자 중에서 5명(또는 3명)

을 1개조로 편성하며 주·부심 교대는 경기장
모서리에 표지 된 순번대로 교대한다. 단, 부
심이 2명이 될시엔 1, 3번에 위치한다.

·순번을 정하여
배정

·5명(3명)을 1개
조로 편성

·표지 된 순번대
로 교대

1980

제20조(심판원 배정)
심판의 엄정 중립과 공명정대한 판정을 기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심판을 배
정한다.

·엄정 중립과 공
명정대한 판정

·동일국적이 아
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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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8- 2> 심판원 배정

내용
연도

심판원 배정 비 고

1980

1. 대전선수와 동일국적이 아닌 자
2. 대전선수와 같은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

은 자. 다만, WTF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
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라도
선수와 동인 국적의 심판원이 해당 경기의 주
심으로 배정될 수 없다.

·영토 내에 거주
하고 있지 않은
자

1982
제5조(심판원의 구성 및 배정)
3. 심판원으로 위촉된 자는 그 대회에 출전팀임원

이 될 수 없다.

·출전 팀 임원이
될 수 없다

1990

제23조(심판원구성 및 배정)
2. 감독관 및 심판원 배정
1) 감독관 및 심판배정은 대전표 작성 후에 한다.
2) 대전선수와 동일한 팀 소속 자는 배정할 수

없다.
단, 심판절대수가 부족한 경우 부심은 예외로
한다.

·대전표 작성 후
·동일팀소속 자

는배정할 수
없다.

·심판 절대수가
부족한 경우

(가 ) 경기진행

1977년 개정

① 1개조 5명(또는 3명) 편성

② 교대는 순번대로 실시

③ 부심이 2명시엔 1, 3번에 위치

1980년 개정

태권도의 세계화로 인하여 심판원은 소속도장 뿐만 아니라 동일 국적인

경우에도 배정할 수 없으며, WT F가 필요 인정시 동일 영토 내에 거주하

는 경우도 제외하기로 하여 엄정 중립과 공명정대한 판정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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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개정

심판원으로 위촉된 자는 출전 팀의 임원까지 배제하였으며, 심판원은 겸

직을 허용치 않아 모름지기 심판으로서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게 하였다.

1990년 개정

감독관 및 심판배정

대진표 작성 후에 심판배정을 함으로써 재작성의 번거로움을 덜며, 심판

원과 동일도장 내지 동일국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심판원 부족 시 부심은 예외

심판원의 절대 부족 시 부심은 선수와 동일도장도 가능하게 하여 심판 판

정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1980년 개정에서 심판원은 소속도장 뿐만 아니라 동일 국적인 경우에도

배정할 수 없으며, WT F가 필요 인정시 동일 영토 내에 거주하는 경우도

제외하기로 하여 엄정 중립과 공명정대한 판정을 도모하였고, 1990년 개정

에서는 대진표 작성 후에 심판배정을 함으로서 심판원과 동일도장 내지 동

일국적을 피하여 공정한 판정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

2 ) 코 치

(1 ) 코치의 자격

<표 3- 9- 1> 코치 자격

내용
연도

코치 자격 비 고

1977
제6조(코치의 자격과 의무)
1. 코치는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본회

의 코치등록을 필한 자라야 한다.

·지도자 자격증소지자
·코치등록을 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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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9- 2> 코치 자격

내용
연도

코치 자격 비 고

1980

제4조(코치의 자격)
1. WTF가 발행하는 국제사범 자격증 소지자
2. 출전 국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3. 코치이외의 임원이 아닌 자

·국제사범자격증소지자
·협회로부터추천받은자
·코치이외의 임원이아

닌 자

1982

제5조(코치의 자격과 의무)
1. 코치는 태권도의 사범자격증 소지자로서

본회에 코치등록을 필한 자
2. 코치는 소속단체장으로부터 코치의 추천

을 받고 본회에서 인정한 자

·사범자격증 소지자
·소속단체장으로부터

추천 받은 자

1997

제4조(선수 및 코치)
2. 코치 1) 자격

(1) 당해 년도 경기규칙 강습회 교육을 수
료한 자

(2) 당해 년도 코치 등록을 필하고 심신의
결격이 없는 자

(3) 사범 자격증 소지자

·경기규칙 강습회교육
을 수료한 자

(가 ) 경기진행

1977년 코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1980년 WT F 국제 사범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을 격상시켜 태권도의 국제화

를 시도하고, 출전국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에게도 동등한 자격을 주

어 해당국에서 적절한 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요구하면 W T F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1997년부터는 경기규칙 강습회 교육 수료

를 의무화하여 전문교육을 강화하였다.

(나 ) 경기력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코치의 자격을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1977)에

서 사범 자격증 소지자, 당해년도 경기규칙 강습회 교육을 수료한 자(1997)

로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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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코치의 의무

<표 3- 10> 코치 의무

내용
연도

코치 의무 비 고

1977

제6조(코우치의 자격과 의무)
2. 코치는 경기 중 지정된 코치석에 위치하여야

하며 경기장 내부를 배회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치는 경기 도중 자기편 선수가 곤경에 빠

졌다고 인정 될 시엔 수건을 경기장에 투입
하여 기권을 알리므로서 경기를 종료시킬 수
있다. 단, 정당한 공격에 의하여 다운되어 카
운트 중 일 때는 그 기권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정된 코치석에
위치

·경기장 내부 배회
·수건을 경기장에

투입

1980

제10조(코치의 임무)
1. 코치는 이 경기규칙을 알고 지켜야 한다.
2. 여하한 사유에 의해서라도 지정된 장소에서

떠나거나 경기 중 자기 측 선수를 유리하게
하고 상대방 선수를 불리하게 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 경기규칙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심
판원이 한 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코치는 경기규칙
알고

·지정된 장소, 일체
의 행동

·판정에 대하여 불
복하는 일체의 행
동

1982

제5조(코치의 자격과 의무)
5. 코치는 경기 종료 후 판정의 이의가 있을 때

엔 대회본부에 서면으로 소청을 제기하여야하
며, 일체의 어떠한 항의도 하여서는 안 된다.

·서면으로 소청 제
기

1990

제4조(선수 및 코치)
2. 코치 다. 의무사항
1) 경기규칙을 알고 지켜야 한다.
2) 선수를 보호하고 경기진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경기장에서 소속팀 외의 다른 팀 소속 선수

를 코치할 수 없다.
4) 주심의 허락 없이는 경기장(12m×12m)내에

입장 할 수 없다.

·경기규칙을 알고
·선수를 보호하고

경기진행 협조
·다른 팀 소속 선

수를 코치
·경기장 내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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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경기진행

1977년 코치의 위치와 선수의 경기포기 방법을 규정하였고, 1980년 경기

중 코치의 이석(離席), 코치행위, 판정불복행위 금지 조항 등의 삽입으로

경기장내에서의 무질서 행위를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1980년 경기규정에서

는 판정에 대한 항의를 일절 못하게 했으나, 1982년에는 서면으로만 판정

에 대한 소청을 제기하도록 하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터놓

았다. 1990년 다른 팀 선수의 코치는 계속 금지하되 소속팀 코치는 가능하

도록 하였다.

(나 ) 경기력

코치는 경기규칙을 알고 지켜야 한다(1980)고 하였으며, 이는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한 조처였고, 경기장에서 소속팀 외의 다른 팀 소속 선수를 코치

(1990)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경기 중 선수의 코치와 작전의 필요성을 인정

하였다.

(다 ) 안전성

코치는 경기도중 자기편 선수가 곤경에 빠졌다고 인정될 시엔 수건을 경

기장에 투입하여 경기를 포기하도록 하였으며(1977), 선수를 보호하고 경기

진행에 협조를 하도록 하였다(1990). 코치가 경기장 출입이 필요할 시는 주

심의 허락을 얻도록 하여 선수의 부상 시 보호나 응급조치를 위해 경기장

출입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3 ) 코치의 위치

- 33 -



<표 3- 11> 코치 위치

내용
연도

코치 위치 비 고

1977

제9조(경기장)
5. 부심, 배심원, 계시원 및 코치의 위치는 다

음과 같이 표지한다.
라) 코우치의 위치 표지는 양 선수에 후방 경

계선의 2미터 후방에 폭 3센치, 길이 20
센치의 백색 선으로 표시하며 경기장을
향하여 의자를 놓는다.

·양 선수에 후방 경
계선의 2미터 후방
에 폭 3센치, 길이
20센치의 백색 선으
로 표시

·의자

1980

제11조(경기장)
2. 심판원, 선수, 코치의 위치표시
5) 코치의 위치 표시는 청 및 홍 선수 위치에

가까운 경계선 중심점으로부터 각 3m 이
상 떨어진 곳에 배심 석에서 경기장소를
향해 좌측을 청 코치, 우측을 홍 코치 위
치라고 칭하며, 위 위치에 코치용 의자를
준비한다.

·선수위치에 가까운
경계선 중심으로부
터 각 3m이상 떨어
진 곳

·코치용 의자

1990

제3조(경기장)
2. 위치표시
사. 청 및 홍 선수 쪽 한계선 밖으로 100cm

이상 떨어진 곳에 정한다.

·선수 쪽 한계선 밖
으로 100cm이상 떨
어진 곳

1997

제3조(경기장)
2. 위치표시
6) 코치 위치 : 청 및 홍 선수 쪽 한계선 중

심 밖으로 1m 떨어진 곳에 정한다.

·선수 쪽 한계선 중
심 밖으로 1m 떨어
진 곳

(가 ) 경기진행

1977년 코치의 위치는 후방 경계선의 2m 후방에 위치하였으나, 1980년에

는 3m이상, 1990년에는 1m이상, 1997년에는 1m로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

에 선수 쪽 한계선 중심 밖으로 1m 떨어진 곳으로 코치의 위치를 정하였

다. 이는 효과적인 코치를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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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경기운영 방법

(1 ) 경기의 방식

<표 3- 12- 1> 경기방식

내용
연도

경 기 방 식 비 고

1977

제12조(경기방식)
1. 토너멘트 전
가) 토너멘트 전은 해당 체급에서 4인 이상 출전

치 않으면 그 체급은 경기를 인정치 않는다.
나) 참가 선수의 수가 4명을 초과할 시 2차 전

에 진출한 선수의 수가 4, 8, 16, 32, 64, 128
명이 되도록 대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대전 편성 수는 대전 상대 추첨 번호 수와
합한 수가 다음 수와 같아야 한다. (3, 5, 9,
17, 33, 65, 129.......)

2. 리그전
가) 리그전은 참가 선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나) 리그전은 아래 도표의 방식에 의한다.
다) 경기도중 사고로 인하여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선수의 성적은 사고 당시까지의 얻은
성적으로 판정한다.

·토너멘트 전 4인
이상 출전

·참가선수의 수가
4명을 초과 할시

·추첨번호 수와
합한 수

·리그전은 참가선
수가 3인 이상

·사고 당시까지의
성적

1980

제15조(대전방식)
단체전, 개인전 그리고 개인전을 통한 단체전을
다음 방식으로 구분한다.
1. 리그전 2. 토너멘트식 3. 승발전식

·승발전식

1990
제6조(경기의 종류 및 방식)
2. 경기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토너멘트 전 2) 리그전

·경기의 방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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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2- 2> 경기방식

내용
연도

경 기 방 식 비 고

1997

제6조(경기의 종류 및 방식)
2. 경기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싱글 일리미네이션(S in g le E lim in a t ion

Tournament) : 개인 토너먼트
2) 라운드 로빈(Round Robin) : 리그전
3) 더블 레퍼샤지(Double Repechage) :패자부

활전
3. 올림픽 경기는 각 체급별 개인간의 대전 방식

으로 한다.
4. 본 협회가 공인하는 모든 대회는 4개팀 이상

이 참가하여야 하며 각 체급별로 4인 이상이
대전한 경우에만 그 성적이 인정된다.

·개인 토너먼트
·패자부활전
·개인간의 대전 방

식
·4개 팀 이상 참가

(가 ) 경기진행

토너멘트 전은 해당 체급에서 4인 이상 출전치 않으면 그 체급은 경기를

인정(1977)하지 않았으며, 본 협회가 공인하는 모든 대회는 4개 팀 이상이

참가(1997)하여야 하며, 각 체급별로 4인 이상이 대전한 경우에만 그 성적

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리그전과 토너먼트전(1977)을 실시하였으며, 리그전과 토너먼트전 및 승발

전식 경기방식(1980)을 채택하였고, 유도의 올림픽 경기와 같이 패자부활전

(더블 레퍼샤지)(1997)을 만들어 경기에 박진감을 더 하였으며, 아울러 승

발전식 경기방식은 폐지하였다. 폐지 이유로는 경기 진행에 많은 시간소요

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중 사고로 인하여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선수의 성적은 사고 당시

까지의 얻은 성적(1977)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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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흥 미

경기 방식에 패자부활전을 도입(1997)하여 패자에게도 기회를 부여하고

희망과 관심 및 흥미를 유발시켰다.

(2 ) 경기의 시간

<표 3- 13- 1> 경기시간

내용
연도

경 기 시 간 비 고

1977

제17조(경기의 진행)
1. 경기는 3분 3회전으로 하며 중간휴식은 30

초로 한다.
2. 여자부 및 국민학교부는 2분 3회전으로 하

며 중간휴식은 30초로 한다. 단, 필요에 따
라 대회 본부 및 대표자 회의에서 변경할
수 있다.

·3분 3회전 중간휴
식 30초

·여자부, 국민학교부
2분 3회전 중간휴
식 30초

1980

제12조(경기시간)
1. 남자부 : 3분 3회전, 휴식시간 1분
2. 여자부 : 2분 3회전, 휴식시간 1분
3. WTF는 필요에 따라 1, 2항의 경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분 3회전 휴식시
간 1분

·경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982

제13조(대전시간)
1. 고등, 대학 및 일반부는 3분 3회전 중간휴

식 1분으로 한다.
2. 중등, 국민학교 및 여자부는 2분 3회전 중

간휴식 1분으로 한다
3. 본회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필요에 따라 1,

2항의 경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분 3회전 중간휴식
1분

·중등, 국민학교, 여
자부 2분 3회전 중
간휴식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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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3- 2> 경기시간

내용
연도 경 기 시 간 비 고

1990

제7조(경기시간)
1. 남녀 공히 3분×3회전, 회전간 휴식시간 1분
2. 국민학교, 중학교부는 2분×3회전, 회전간

휴식시간 1분
3. 본회는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1, 2항의 경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남녀 공히 3분×3회
전, 회전간 휴식시간
1분

·국민학교, 중학교부
2분 3회전 회전간
휴식 1분

2001

제7조(경기시간)
1. 남자 경기는 3분×3회전, 회전간 휴식시간 1

분으로 한다.
2. 여자부·초등부·중등부는 2분×3회전 회전

간 중간휴식 1분으로 한다.
3. 협회는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1, 2항의 경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남자 경기는 3분×3
회전, 회전간 휴식시
간 1분

·여자부·초등부·중
등부는 2분×3회전회
전간 중간휴식 1분

(가 ) 경기진행

① 1977년에는 3분 3회전, 휴식 30초, 여자부 및 초등부는 2분 3회전 휴식

30초로 하였고, 필요에 따라 경기시간의 가감(加減)을 조정할 수 있도

록 하였다.

② 1980년 남자경기는 3분 3회전, 휴식 1분, 여자경기는 2분 3회전, 휴식

1분이며, 초등부 남자도 일반부 남자와 같이 3분 3회전으로 하고 휴식

시간은 1분으로 연장하였다.

③ 1982년 고등, 대학, 일반부경기는 3분 3회전, 휴식 1분, 초, 중등, 여부

경기는 2분 3회전, 휴식 1분이며, 초등부와 중학부는 여자부와 함께 2

분으로 조정하였다.

④ 1990년 남녀 공통으로 3분 3회전, 휴식 1분이며, 초, 중학부는 2분 3회

전 휴식 1분이며 여자부를 따로 인정하지 않았다.

⑤ 2001년 남자경기는 3분 3회전, 휴식 1분이며, 초, 중, 여자부 경기는 2

분 3회전, 휴식 1분으로 하여 경기규칙 중 경기시간은 시행착오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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듭 한 끝에 유소년부와 여자부는 경기시간을 2분으로 하여 1982년도

시행 규칙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

(나 ) 경기력 및 안전성

회전간 휴식시간을 30초(1977)에서 1분(1980)으로 한 것은 휴식시간을 늘

려 경기력 증대를 가져오게 하고 선수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3 ) 계체량

<표 3- 14- 1> 계체량

내용
연도

계 체 량 비 고

1977

제16조(계체량)
1. 계체량은 참가팀의 대표자 입회하에 지정된 장

소와 시간에 계체위원에 의하여 실시되며 계체
기는 정부 검정을 받은 공인품 그대로 한다.

2. 계체량은 경기시작 2시간전부터 시작하며 경기
시작 10분전 까지로 한다. 단, 경우에 따라 시
간을 신축할 수 있다.

3. 계체의 순서는 경량급에서 중량급의 순으로 시
행한다.

4. 계체량은 경기 시작일로부터 경기 종료일까지
매일 실시한다. 단, 경기가 없는 당일 선수는
계체하지 않아도 된다.

5. 모든 선수는 계체시 선수 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계체는 전 나체로 하되 2회까지만 허용한다.
7. 계체위원은 선수의 계체가 완료된 즉시 합격여

부를 구두로 해당 선수에게 통고한다.
8. 경기중 무승부로서 계체로 승패를 가릴 때는

선수는 경기장을 이탈하면 실격당 한다.

·계체기는 정부
검정을 받은 공
인품

·계체량은 경기
시작 2시간 전
부터 경기시작

10분전까지
·계체의 순서는

경량급에서 중
량급 순

·계체량은 매일
실시

·계체시 선수
등록증제시

·계체는 전 나체
로 2회

·경기장 이탈하
면 실격

1980

제17조(계체)
1. 계체는 WTF가 정한 계체기를 사용한다.
2. 계체량은 나체시의 체중을 뜻한다.
3. 각 체급의 모든 선수는 경기가 있는 날마다 1

회의 계체량을 받아야 한다.

·계체량은 나체
시의 체중

·날마다 1회 계
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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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4- 2> 계체량

내용
연도

계 체 량 비 고

1980

4. 계체업무는 경기 초 일에는 최초의 경
기시작시간 2시간 전까지 그 다음날부
터는 최초의 경기시작시간 1시간 전까
지 끝마쳐야 한다.

5. 계체업무는 계체임원이 WTF가 정한
세칙에 따라 집행한다.

6. WTF는 필요에 따라 위1항 내지 5항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계체업무는 경기시작 시
간 1시간 전까지

1982

제16조 (계체량)
4. 모든 선수는 경기가 있는 날마다 계체

량을 받아야 한다.
5. 계체량은 나체로 하되 2회에 한한다.
6. 계체위원은 선수에 계체가 완료된 즉시

합격 여부를 구두로 해당선수에게 선언
한다.

·계체량은 계체위원회
에 의하여 실시

·계체량은 경기시작 10
분 전까지, 경우에 따
라 시간을 신축

·계체량은 나체로 하되 2
회에 한한다.

1990

제9조 (계체량)
1. 당일 대전선수는 경기시작 1시간 전까

지 계체를 받아야 한다.
2. 계체는 전 나체로 한다.
3. 계체는 1회로하며 미달 또는 초과시는

계체시간 내에 한하여 1회의 계체를 더
할 수 있다.

4. 계체로 인한 실격방지를 위해 경기시작
1일전부터 본 계체기와 같은 계기를 본
회가 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예비 계체
토록 한다.

·경기시작 1시간 전까지
계체

·계체는 1회의 계체를 더
할 수 있다

·계체로 인한 실격방지
를 위해 예비 계체

1997

제9조 (계체량)
2. 계체시 남자는 팬티, 여자는 상의 흰

반팔 T셔츠와 하의는 공인 도복차림으
로 계체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전
나체로 할 수도 있다.

·계체 시 남자는 팬티,
여자는 상의 흰 반팔
T셔츠와 하의 공인 도
복차림

·전 나체로 할 수 있다.

2001

제9조 계체량)
1. 당일 대전 선수는 경기 전날에 계체를

받아야 한다.(단 대표자 회의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회의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경기전날에 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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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경기진행

① 1977년 개정에서는 계체기는 정부 검정 공인 품을 사용하였으며, 계체

시간은 경기개시 2시간 전부터 10분전까지 110분간에 걸쳐 계체를 하

도록 하였다. 계체 순서는 경량급부터 중량급 순으로 실시하였다. 당일

경기가 있는 선수는 매일 나체로 2회까지 계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

며, 선수등록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 유무를 파악하였고, 무승부일 때

계체로 승부를 가리되 경기장 이탈시 실격패로 하였다.

② 1980년 개정에서는 당일 경기가 있는 선수는 2회에서 1회로 제한하였

고, 계체 시간은 최초 계체는 경기개시 2시간 전까지로 하고, 다음날

경기부터는 경기개시 1시간 전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1982년 경기가 있는 날은 매일 계체를 하고, 나체로 하되 2회까지 계

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1990년 당일 경기가 있는 선수는 경기개시 1시간 전까지 나체로 계체

하고, 계체는 1회로하며 1회까지 더할 수 있게 했으며 실격방지를 위

해 1일전부터 예비 계체토록 하였으며, 1997년 계체시 남자는 팬티, 여

자는 상의 흰 반팔 T 셔츠와 하의는 도복차림으로 하였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전 나체로 할 수 있도록 했다.

⑤ 2001년 경기 전날에 계체를 받도록 하여 선수가 계체에 대한 심적 부

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 경기에 충실할 수 있게 하고 이의 조정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나 ) 경기력 및 안전성

계체량은 경기시작 2시간 전부터 시작하며 경기시작 10분전까지(1977)로

하였으나, 당일 대전 선수는 경기 전날에 계체를 받게 하여(2001) 충분한

음식섭취를 가능케 하고 계체로부터 심적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 경기

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선수보호를 위한 조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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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경기진행의 절차

<표 3- 15- 1> 경기진행 절차

내용
연도

경기진행 절차 비 고

1980

제24조(경기시작 직전 및 종료후의 행사)
1. 개인전시작 직전의 행사
1) 주심의 차렷 경례 구령에 배심 석을 향해

입례한다.
2) 주심의 좌, 우향우 의 구령에 마주보고 선후

경례 구령에 상호 입례한다.
3) 주심은 먼저 청선수, 그리고 홍선수 순으로

복장점검을 한다.
4) 주심의 준비 (구령) 회전 시작 (구령)으로

경기를 시작한다.
2. 개인전 종료직후의 행사
1) 청, 홍선수는 서로 마주보고 선다.
2) 주심의 차렷 경례 구령에 서로 입례한다.
3) 주심의 좌우향우 구령에 배심석을 향한다.
4) 주심의 경례 구령에 입례한다.
5) 주심은 마지막 회전의 채점표를 부심으로부터

받아 배심에게 전달한 다음, 배심으로부터 승
패판정의 지시를 받은 후 청, 홍선수 중간지
점에서 배심석을 향하고 선다.

6) 승자를 선언한다.
7) 퇴 장

·주심은 복장점검
을 한다.

·주심은 준비(구
령), 회전, 시
작

·주심은 승패판
정의 지시

·승자 선언
·퇴장

1982

제17조(경기의 진행)
3. 경기 시작시 선수는 지정된 청, 홍 선수 위치

표시에서 배심석을 향하여 선다. 주심의 차렷
경례 구령에 배심석을 향해 입례한다. 주심의
좌우향우 의 구령에 마주보고 선후 경례구령

에 상호 입례한다.
4. 주심은 먼저 청선수 그리고 홍선수 순으로 복

장점검을 한 후 준비 회전 시작 구령으로
경기를 시작한다.

5. 선수는 마지막 회전이 끝나면 지정된 위치에서
마주보고 선 후 주심의 차렷 경례 구령에
상호 입례한다. 주심의 좌우향후 구령에 배심
석을 향해 선후 경례 구령에 입례한다.

·해당선수의 팔
은 들어 승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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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5- 2> 경기진행 절차

내용
연도

경기진행 절차 비 고

1982

6. 주심은 채점표를 부심으로부터 받아 배심에게
전달한 다음 배심으로부터 승패 판정의 지시를
받은 후 청, 홍 선수 중간지점에서 배심석을
향해 선후 해당 선수의 팔을 들어 승자 선언을
한다.

1990

제10조(경기진행)
5. 경기진행의 절차
가. 선수는 주심의 차렷 , 경례 에 따라 감독관

을 향해 입례한다. 입례는 주먹을 쥔 상태로
양다리 옆에 붙인 자연스런 차렷 자세로 서
서 허리는 15°, 머리는 45°각도로 숙여 예를
한다.

나. 선수는 주심의 좌우향우 에 따라 마주보고
경례 에 따라 입례한다.

다. 주심의 준비 , 시작 에 따라 경기를 개시한다.
라. 마지막 회전이 끝나면 지정된 위치에서 마주

보고 주심의 차렷 , 경례 에 따라 입례 한
후 바로 서서 판정을 기다린다.

마. 주심은 경기결과에 따라 승자의 손을 들어
선언하다. 단, 부상으로 인해 승자가 선수위
치에서 있지 못할 경우 주심은 자신의 승자
쪽 손을 들어 선언한다.

바. 선수퇴장

·허리 15 , 머리
45 각도로 숙
여 예(禮)를 한
다.

·주심은 승자의
손을 들어 선
언

·주심은 자신의
승자 쪽 손을
들어 선언

1997

제10조(경기진행)
5. 경기 진행의 절차

1) 선수는 주심의 차렷 , 경례 구령에 따라 입
례한다. 입례는 주먹을 쥔 상태로 양다리 옆
에 붙인 자연스런 차렷 자세로 서서 허리는
30도, 머리는 45도 이상의 각도로 숙여 예를
표한다.

2) 주심의 준비 , 시작 에 따라 경기를 개시한다.
3) 선수는 마지막 회전이 끝나면 지정된 위치에

서 마주보고 주심의 차렷 , 경례 에 따라 입
례한 후 바로 서서 판정을 기다린다.

4) 승자 선언은 주심 자신의 승자 쪽 손을 들어
선언한다.

5) 선수 퇴장

·허리 30°, 머리
45°이상의 각
도로 숙여 예
(禮)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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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경기진행

1980년 개정

① 개인전 시작직전 행사

가. 주심의 구령에 따라 배심석을 향해 입례

나. 주심의 구령에 따라 선수상호간 입례

다. 청, 홍 순서로 복장점검

② 개인전 종료직후 행사

가. 선수상호간 마주보고 서서 주심의 구령에 따라 상호간 입례

나. 주심의 구령에 따라 배심원석을 향해 입례

다. 주심은 마지막 회전의 채점표를 부심으로부터 받아 배심에게 전달

후 다시 승패판정의 지시를 받아 양 선수의 중간에 선다.

라. 승자선언

마. 퇴장

시합전과 시합후의 경기진행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1982년 개정

주심은 채점표를 부심으로부터 받아 배심에게 전달한 다음 배심으로부터

승패판정의 지시를 받은 후 청, 홍선수 중간지점에서 배심석을 향해 정렬

한 후 해당선수의 팔을 들어 승자선언을 한다.

판정 시 주심은 승리한 선수의 팔을 들어서 승패를 판정하도록 구체적으

로 판정방법을 규정하였다.

1990년 개정

선수는 주심의 차렷, 경례에 따라 감독관을 향해 입례한다. 입례는 주먹을

쥔 상태로 팔을 양다리 옆에 붙인 자연스런 자세로 서서 허리는 15°, 머리

는 45°각도로 숙여 예(禮)를 표한다.

선수가 감독관을 향해 입례할 때 주먹과 다리의 자세 및 허리와 머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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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까지 명시한 것은 스포츠맨쉽의 존중뿐만 아니라 무도 기본정신의 취

지를 살린 것이다.

1997년 개정

선수는 주심의 차렷, 경례구령에 따라 입례한다. 입례는 주먹을 쥔 상태로

양다리 옆에 붙인 자연스런 차려 자세로 서서 허리는 30°, 머리는 45°이상

의 각도로 숙여 예(禮)를 표한다.

주심의 준비, 회전, 시작의 구령으로 함께 경기를 시작(1980)하였나, 1997

년 개정에서는 준비, 시작에 따라 경기를 개시하였다.

선수가 감독관이나 선수상호간에 예(禮)를 표할 때 허리 15°, 머리 45°각

도(1990)로 숙이도록 했으나 1997년도에는 허리 30°, 머리 45°이상으로 개

정하여 한층 더 공손한 예(禮)를 표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 안전성

부상으로 인해 승자가 선수위치에 서있지 못할 경우 주심은 승자 쪽 손을

들어 승리를 선언(1990)함으로서 선수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만들

었다.

4 ) 판 정

(1 ) 득 점

<표 3- 16- 1> 득점

내용
연도

득 점 비 고

1977
제10조(득점, 감점 및 경고 사항)
1. 득점부위 및 득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득점 부위

·강타일 경우 1
점, 다운시켰을
때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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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6- 2> 득점

내용
연도

득 점 비 고

1977

1) 몸통부위 : 가슴, 양옆구리, 배(아랫배는 제외)
2) 얼굴부위 : 양 귀를 중점으로 한 얼굴 전면

및 목(발차기에 한함)
나) 득점사항 및 점수
1) 주먹지르기 : 완전한 자세로 만일 공격을

하여 강타일 경우에 한하여 1점, 다운시켰
을 때 2점.

2) 발차기는 : 몸통을 찼을 때 2점(다운시켰을
때), 1점(맞았을 때). 얼굴을 찼을 때 3점(다
운시켰을 때), 2점(강하게), 1점(맞았을 때)

3) 두발이 공중에 뜬 상태로 얼굴을 찼을 때 3
점(강하게), 2점(맞았을 때)

다) 득점부위를 공격하였어도 득점치 못하는 사
항은 다음과 같다.

1) 주먹 또는 발로 공격을 가한 후 바로 넘어
졌거나 또는 상대방을 껴안을 때

2) 접근(거의 붙은 상태)하여 공격할 경우

·몸통을 찼을 때
2점

·얼굴을 찼을 때
3점

·두 발이 공중에
뜬 상태로 얼굴
을 찼을 때 3점

1980

제28조(득점)
주먹 또는 발기술로 다음의 공격부위를 바른 자
세를 정확하게 공격하였을 때 득점으로 유효하
다.
1. 공격부위 발 기 술 : 얼굴, 복부, 옆구리

주먹기술 : 복부, 옆구리
2. 득점부위가(반칙부위 제외) 아니더라도 주먹

또는 발기술로 공격하여 상대방이 넘어졌을
때 득점으로 유효하다.

3. 주먹 또는 발 공격을 가한 직후, 고의로 넘어
지거나 상대방 선수의 공격을 방해하는 행위
를 한 공격은 이를 유효 공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바른 자세는 몸의 기본자세를 뜻하며 정확한
공격이라 함은 발과 손의 공격방법이 기본에
의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공격하
였을 때 득점으
로 유효

·상대방이 넘어졌
을 때 득점으로
유효

·바른 자세, 정확
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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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6- 3> 득점

내용
연도

득 점 비 고

1982

제8조(득점)
주먹 또는 발기술로 다음의 공격부위를 바른
자세로 정확하게 공격하였을 때 1점을 득한다.
1. 공격부위 발 기 술 : 얼굴, 몸통부위

주먹기술 : 몸통부위
2. 득점 부위(반칙부위 제외)가 아니더라도 주먹

이나 발의 강한 공격으로 배꼽이상을 맞아 상
대방이 넘어졌을 때 1점을 득한다.

3. 주먹 또는 발 공격을 가한 직후 고의로 넘어
지거나 상대방 선수의 공격을 방해하는 행위
를 한 공격은 이를 유효공격으로 인정하지 아
니한다.

·정확하게 공격하
였을 때 1점을
득한다.

1990

제12조(득점)
1. 득점부위
1) 몸통 : 복부, 양 옆구리
2) 얼굴 : 얼굴의 허용부위 전면

2. 득점은 허용기술로 득점부위를 정확하고 강하
게 가격한 것으로 한다. 단, 득점부위가 아니
더라도 정당한 기술로 몸통보호구 위를 강하
게 공격하여 상대를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한
경우는 득점으로 간주한다.

3. 득점 1회는 +1이다.
4. 득점은 전 3회전을 통산한다.
5. 득점의 무효

다음의 상황은 득점에 해당하여도 무효로 한
다.

1) 공격자가 가격한 후 고의로 넘어졌을 때
2) 공격자가 가격한 후 반칙행위를 범하였을 때
3) 공격자가 반칙행위를 이용하여 가격했을 때

·정확하고 강하게
가격

·득점 1회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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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6- 4> 득점

내용
연도

득 점 비 고

1990

제12조(득점) 1992년 개정
1. 득점부위
가. 몸통부위 : 장골능을 기준으로 한 횡단선

이상에서 견봉을 기준으로 한 횡단선 이
하의 부위로서 손기술과 발기술의 공격
이 허용된다. 단, 호구로 보호되지 않은
등 부위는 공격을 할 수 없다.

나. 얼굴부위 : 양 귀를 기준으로 한 종단선
의 전면 얼굴부위로서 발기술의 공격만
이 허용된다.

2. 득점은 허용기술로 득점부위를 정확하고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한다.

3. 득점 1회는 +1점이다.
4. 득점은 전 3회전을 통산한다.

·호구로 보호되지 않
은 등 부위는 공격
을 할 수 없다.

2001

제12조(득점)
1. 득점부위
1) 몸통 : 몸통호구로 보호되는 부위
2) 얼굴 : 얼굴의 허용부위 전면

2. 득점은 허용기술로 득점부위를 정확하고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한다.

3. 득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몸통 1점
2) 얼굴 2점
3) 몸통부위나 얼굴에 대한 타격으로 상대

선수가 위험한 상태에 빠져 주심이 계수
할 시에 공격자에게 1점을 추가한다.

4. 득점은 전 3회전을 통산한다.
5. 득점의 무효

다음의 상황은 득점에 해당하여도 무효로
한다.

1) 공격자가 가격한 후 고의로 넘어졌을 때
2) 공격자가 가격한 후 반칙행위를 범하였을 때
3) 공격자가 반칙행위를 이용하여 가격하였

을 때

·몸통 1점
·얼굴 2점
·위험한 상태에 빠

져 주심이 계수할
시에 공격자에게 1
점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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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경기진행

1977년 개정

① 득점부위

가. 몸통부위 : 가슴, 양옆구리, 배(아랫배는 제외)

나. 얼굴부위 : 양 귀를 중점으로 한 얼굴전면 및 목(발차기에 한함)

② 득점부위 공격에도 불구 무득점인 경우

가. 주먹, 발로 공격 후 바로 넘어졌거나 상대방을 껴안을 때

나. 접근(거의 붙은 상태)하여 공격할 경우

1980년 개정

① 공격부위 : 발 기 술 - 얼굴, 복부, 옆구리

주먹기술 - 복부, 옆구리

② 주먹 또는 발기술로 공격하여 상대방이 넘어지면 득점부위(반칙부위

제외)가 아니더라도 득점인정

③ 공격 후 고의로 넘어지거나 상대의 공격을 방해하는 행위는 유효공격

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바른 자세는 몸의 기본자세를 뜻하며 정확한 공격이라 함은 손과 발의

공격이 기본에 의해야 한다.

1977년 개정에서는 차등점수제가 적용되었으나, 1980년 개정에서는 득점

이 포괄적으로 운영되었다.

1990년 개정

① 득점부위

가. 몸통 : 복부, 양옆구리

나. 얼굴 : 얼굴의 허용부위 전면

② 득점은 허용기술로 득점부위를 정확하고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한다.

단, 득점부위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기술로 몸통보호구 위를 가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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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상태에 빠뜨리면 득점 간주

③ 득점 1회는 +1점

④ 득점은 전 3회전을 통산

⑤ 득점무효

가. 공격자가 가격 후 고의로 넘어졌을 때

나. 공격자가 가격 후 반칙행위 범할 때

다. 공격자가 반칙행위를 이용해 가격할 때

1992년 개정

득점부위

가. 몸통부위 : 장골능을 기준으로 한 횡단선 이상에서 견봉을 기준으로

한 횡단선 이하의 부위로서 손 기술과 발기술 허용 단, 호구로 보호

되지 않은 등 부위는 공격불허

나. 얼굴부위 : 양 귀를 기준으로 한 종단선의 전면 얼굴부위로서 발기

술공격만 허용

② 득점은 허용기술을 사용하여 득점부위를 정확하고 강하게 가격한 것

으로 한다.

③ 득점 1회는 +1점

④ 득점은 전 3회전 통산

2001년도 개정

① 득점부위

가. 몸통 : 몸통호구로 보호되는 부위

나. 얼굴 : 얼굴의 허용부위 전면

② 득점은 허용기술로 득점부위를 정확하고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한다.

③ 득점은 전 3회전 통산

④ 득점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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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점수제가 도입됨에 따라 태권도 경기가 박진감 있고 역전이 가능해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나 ) 경기력

① 득점사항 및 점수(1977)

가. 주먹 지르기 : 강타 1점, 다운 2점

나. 발 차기 : 몸통 찼을 때 - 맞추면 1점, 다운 2점

얼굴 찼을 때 - 맞추면 1점, 강하게 맞추면 2점, 다운 3점

다. 양발이 공중에 뜬 상태로 얼굴을 찼을 때 : 맞추면 2점, 강하게 맞추

면 3점

② 득점분류(2001)

가. 몸통 1점

나. 얼굴 2점

다. 몸통부위나 얼굴 타격으로 상태가 위험에 빠져 주심이 계수 할 시에

공격자에게 1점 추가

(다 ) 안전성

아랫배의 득점부위를 제외(1977)시킨 것은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호구로 보호되지 않은 등 부위는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한 것(1992)은 안전

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라 ) 흥 미

차등점수제를 도입(1977)하여 박진감 있는 경기를 운영하였으며, 폐지

(1980)되었다가 다시 차등점수제가 재 도입(2001)됨에 따라 경기가 흥미진

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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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고사항

<표 3- 17- 1> 경고사항

내용
연도

경 고 사 항 비 고

1977

제10조(득점, 감점 및 경고사항)
경기중 선수가 다음의 반칙 행위를 하였을 때
엔 주심은 경고 1을 선언한다. 단, 경고는 1회
를 감점 0.5점으로 계산하며 2회를 범하여도
감점선언은 하지 않는다.
가) 얼굴을 수권으로 공격하였을 때
나) 무릎으로 공격하였을 때
다) 낭점을 공격하였을 때
라) 잡아 넘기는 행위
마) 주심이 경기 속행을 명령하는 데도 엄살을

부릴 때

·경고 1회 감점
0.5점

·경고사항 5

1980

제29조(경고)
다음 사항을 범하였을 시 경고를 선언한다.
단, 경고는 전 3회전을 통산하며 경고 2회를 1
점 감점하고 감점 3점을 받은 자를 실격으로
간주 상대방 선수에게 승자 선언한다.
1. 상대를 잡는 행위
2. 등을 보이고 피하는 행위
3.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4. 무릎으로 공격하는 행위
5. 잡아 넘기는 행위
6. 손 또는 주먹으로 얼굴을 공격하는 행위
7. 선수 또는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행위
8. 경계선 주위를 맴도는 행위
9. 이상의 반칙과 유사한 행위

·경고 2회 1점 감점
·감점 3점 받은 자

실격
·경고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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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7- 2> 경고사항

내용
연도

경 고 사 항 비 고

1982

제9조(경고)
다음 사항을 선수가 범하였을 시엔 경고를 선
언한다. 다만, 고는 전 3회전을 통산하여 경고
1회를 0.5점 감점하고, 감점 3점을 받은 자는
실격으로 간주하여 상대방 선수에게 승자선언
을 한다. 경고에 대한 싸인은 본 규정 부록에
기술한다.
1. 상대를 잡는 행위
2. 등을 보이고 피하는 행위
3.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4. 무릎으로 공격하는 행위
5. 잡아 넘기는 행위
6. 손 또는 주먹으로 얼굴을 공격하는 행위
7. 엄살을 부리는 행위
8. 경계선 주위를 맴도는 행위
9. 고의로 넘어지는 행위

10. 선수 또는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행위

11. 낭심을 공격하는 행위
12. 어깨 몸 또는 손으로 미는 행위

·경고에 대한 싸인
·경고사항 12

1990

제14조(금지행위)
6. 경고사항
가. 상대를 잡는 행위
나. 어깨, 몸, 손, 팔로 미는 행위
다. 손, 팔로서 상대를 끼는 행위
라. 고의로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마. 등을 보이며 피하는 행위
바. 고의로 넘어지는 행위
사. 엄살을 부리는 행위
아. 무릎으로 가격하는 행위
자. 낭심을 가격하는 행위
차. 고의적으로 허벅지 또는 무릎, 정강이를

차거나 강하게 밟는 행위
카. 얼굴을 주먹, 손으로 가격하는 행위
타. 선수자신이 손을 들어 득, 감점을 시위하

는 행위
파. 선수, 코치가바람직하지못한언동을하는행위

·선수, 코치가 바람
직하지 못한 언동
을 하는 행위

·경고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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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7- 3> 경고사항

내용
연도

경 고 사 항 비 고

1997

제14조(금지행위)
6. 경고사항

1) 접촉행위
- 상대를 잡는 행위
- 상대를 끼는 행위
- 상대를 미는 행위
- 상대를 몸통으로 접촉하는 행위

2) 소극적 행위
- 고의로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 등을 보이며 피하는 행위
- 고의로 넘어지는 행위
- 엄살을 부리는 행위

3) 가격 행위
- 무릎 또는 이마로 가격하는 행위
- 고의로 샅보대 가격하는 행위
- 고의로 허벅지, 무릎 또는 발을 밟는 행위
-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

4) 불미한 행위
- 선수, 코치가 득, 감점을 시위하는 행위
-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하는

행위
- 코치가 코치 석을 이탈하는 행위

·접촉행위
·소극적 행위
·가격 행위
·불미한 행위
·코치가 코치 석

을 이탈하는 행
위

·경고사항 4(14)

2001

제14조(금지행위)
6. 경고사항

1) 경기방해 행위
(1)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2) 넘어지는 행위
(3) 등을 보이고 피하는 행위

2)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1) 상대를 잡는 행위
(2) 상대를 끼는 행위
(3) 상대를 손바닥 또는 몸통으로 접촉하는 행위
(4) 엄살을 부리는 행위
(5) 무릎 또는 이마로 가격하는 행위

·경기방해 행위
·바람직하지 못

한 행위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기를 회피하

는 행위
·경고사항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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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7- 4> 경고사항

내용
연도

경 고 사 항 비 고

2001

(6) 샅을 가격하는 행위
(7) 허벅지, 무릎, 또는 발을 밟는 행위
(8)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
(9) 선수, 코치가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0) 선수가 경기를 회피하는 행위

(가 ) 경기진행

1977년 개정

① 얼굴을 수권으로 공격하였을 때

② 무릎으로 공격하였을 때

③ 낭점을 공격하였을 때

④ 잡아 넘기는 행위

⑤ 주심이 경기 속행을 명령하는 데도 엄살을 부릴 때

경기중 선수가 상위의 반칙 행위를 하였을 때엔 경고 1을 선언한다. 단,

경고는 1회를 감점 0.5점으로 계산하며 2회를 범하여도 감점선언 은 하지

않는다.

경고사항의 예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주의, 경고의 대상이 되었다.

1980년 개정

① 상대를 잡는 행위

② 등을 보이고 피하는 행위

③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④ 무릎으로 공격하는 행위

⑤ 잡아 넘기는 행위

⑥ 손 또는 주먹으로 얼굴을 공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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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선수 또는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행위

⑧ 경계선 주위를 맴도는 행위

⑨ 이상의 반칙과 유사한 행위

경고는 전 3회전을 통산하며 경고 2회를 1점 감점하고, 감점 3점을 받은

자를 실격으로 간주 상대방 선수에게 승자 선언하였다.

주심은 경고 사항이 생겼을 경우 경기를 중단시키고 경고 선언을 하였다.

1982년 개정

① 엄살을 부리는 행위

② 고의로 넘어지는 행위

③ 낭심을 공격하는 행위

④ 어깨 몸 또는 손으로 미는 행위

경고는 전 3회전을 통산하여 경고 1회를 0.5점 감점하고, 감점 3점을 받은

자는 실격으로 간주하여 상대방 선수에게 승자 선언을 하였다.

1980년 개정에서 4개항이 첨가되었다.

1990년 개정

① 어깨, 몸, 손, 팔로 미는 행위

② 손, 팔로서 상대를 끼는 행위

③ 고의로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④ 무릎으로 가격하는 행위

⑤ 낭심을 가격하는 행위

⑥ 고의적으로 허벅지 또는 무릎, 정강이를 차거나 강하게 밟는 행위

⑦ 얼굴을 주먹, 손으로 가격하는 행위

⑧ 선수 자신이 손을 들어 득, 감점을 시위하는 행위

⑨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하는 행위

1982년 개정에서 1개항이 첨가되었으며, 용어가 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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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개정

① 접촉행위 : 상대를 잡고 미는 행위

② 소극적 행위 : 고의로 경계선 밖으로 나가고, 등을 보이고 피하며, 고

의로 넘어지고 엄살부리는 행위

③ 가격행위 : 무릎과 이마로 가격하거나 손으로 얼굴가격, 고의로 샅보

대를 가격하거나, 허벅지·무릎·발을 밟는 행위

④ 불미한 행위 : 선수나 코치가 득, 감점을 시위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행위 그리고 코치가 코치석을 이탈하는 행위

2001년 개정

① 경기방해행위

가.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나. 넘어지는 행위

다. 등을 보이고 피하는 행위

②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가. 상대를 잡고, 끼는 행위와 몸통으로 접촉하는 행위

나. 등을 보이고 피하거나 무릎과 이마로 가격하는 행위

다. 샅을 가격하고 허벅지, 무릎, 발을 밟는 행위

라.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

마. 선수, 코치가 경기진행을 방해하거나 선수가 경기를 회피하는 행위

경고사항 항목은 곧바로 경기의 중단과 직결되어 경기의 맥을 끊으

며 박진감을 줄여서 관람자에게는 재미없는 경기의 요인이 된다.

(나 ) 경기력

경기 중 선수가 반칙 행위를 하였을 때 주심은 경고 1회를 선언(1977)하

도록 한 것은 금지행위를 엄격히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경기력 저해요인

과 안전위험 요소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조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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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안전성

손 또는 주먹으로 얼굴을 공격하는 행위(1980), 낭심을 공격하는 행위

(1982), 무릎으로 가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허벅지 또는 무릎, 정강이를

차거나 강하게 밟는 행위(1990), 가격행위(1997) 등은 선수 보호를 위하여

경고를 주었다.

(3 ) 감점사항

<표 3- 18- 1> 감점사항

내용
연도

감 점 사 항 비 고

1977

제10조(득점, 감점 및 경고사항)
2. 감점사항

경기중 선수가 다음의 반칙 행위를 하였을
때엔 주심은 감점 1점을 선언한다.

가) 넘어진 상대를 고의로 공격하였을 때
나) 얼굴을 수권으로 공격하여 상처가 생겼

을 때
다) 머리로 박치기하는 행위
라) 갈려 선언 후 고의로 공격하는 행위

·감점 1점 선언
·고의로 공격하는

행위
·감점사항 4

1980

제30조(감점)
다음의 행위를 범하였을 시 1점 감점을 선언
한다. 단, 감점은 전 3회전을 통산하며 3점 감
점을 받은 자를 실격으로 하고 상대방 선수에
게 승자 선언을 한다.
1. 넘어진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
2. 얼굴을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공격하여

상처를 입히게 하는 행위
3. 머리로 받는 행위
4. 주심의 갈려 선언 후 고의로 공격하는 행위
5. 고의로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6. 선수 또는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심하게 하는 행위
7. 이상의 반칙과 유사한 행위

·3회전 통산 3점 감
점 받은 자 실격

·선수 또는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

·감점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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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8- 2> 감점사항

내용
연도

감 점 사 항 비 고

1982

제10조 (감 점)
선수가 다음의 행위를 범하였을 시 1점 감점
을 선언한다. 다만, 감점은 전 3회전을 통산
하며 3점 감점을 받은 자는 실격으로 하고
상대방 선수에게 승자 선언을 한다.
1. 넘어진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
2. 얼굴을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공격하여

상처를 입히게 하는 행위
3. 머리로 박치기하는 행위
4. 주심의 갈려 선언 후 고의로 공격하는

행위
5. 선수 또는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심하게 하는 행위
6. 선수가 경기장소(8m×8m)를 넘어서 경기장

(12m×12m)밖으로 나갔을 때

·경기장 밖으로 나
갔을 때

·감점사항 6

1997

제14조(금지행위)
7. 감점사항

1) 접촉 행위
- 잡아 넘기는 행위
- 공격한 발의 체공 시 고의로 팔을 걸어

넘기는 행위
2) 소극적 행위

- 한계선을 나가는 행위
- 고의로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가격 행위
- 넘어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 뒤통수 및 등 부위를 고의로 가격하는

행위
- 고의로 얼굴을 손으로 심하게 가격하는

행위
4) 불미한 행위

-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심하게 하는 행위

·접촉 행위
·소극적 행위
·가격 행위
·불미한 행위
·감점사항 4(8)

- 59 -



<표 3- 18- 3> 감점사항

내용
연도

감 점 사 항 비 고

2001

제14조(금지행위)
7. 감점사항

1) 경기방해 행위
(1) 공격한 발의 체공 시 팔을 걸거나 손바

닥으로 미는 행위
(2) 주심의 갈려 선언 후 넘어진 상대를 의

도적으로 가격하는 행위
(3) 고의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행위

2)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심한 언동
과 행위로 경기진행을 일시 중단시키는
행위

·경기방해 행위
·바람직하지 못한 행

위
·감점사항 2(4)

(가 ) 경기진행

1977년 개정에서 감점 1점 대상

① 넘어진 상대를 고의로 공격하였을 때

② 얼굴을 수권으로 공격하여 상처가 생겼을 때

③ 머리로 박치기하는 행위

④ 갈려 선언 후 고의로 공격하는 행위

무도에서 스포츠(sport s )로 정착하는 과정이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점 점수(1점)를 명시하였다.

1980년 개정에서 감점 1점 대상

① 고의로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② 선수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심하게 하는 행위

③ 이상의 반칙과 유사한 행위

1977년 개정에서 3개항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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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개정

선수가 경기장소(8m ×8m )를 넘어서 경기장(12m ×12m )밖으로 나갔을 때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주심이 갈려 선언을 하여 이동시킨 후 경기를 진행

하도록 하였다.

1997년 개정

① 접촉행위 : 잡아 넘기는 행위, 공격한 발의 체공 시 고의로 팔을 걸어

넘기는 행위

② 소극적 행위 : 한계선을 나가는 행위, 고의로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③ 가격행위 : 넘어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뒤통수 및 등 부위를 고의

로 가격하는 행위

④ 불미한 행위 :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심하게 하는 행위

불미스런 행위에 대하여 선수뿐만 아니라 코치까지도 적용시켜 감점 대상

으로 하였으며, 항목별로 감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2001년 개정

① 경기방해 행위

가. 공격한 발의 체공 시 팔을 걸거나, 넘어진 상대를 의도적으로 가격

하는 행위

나. 고의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행위

②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심한 언동과 행위로 경기진행을 중단시키

는 행위

감점사항은 선수의 보호, 공정한 경기의 운영, 바람직한 기술발전의 유도

에 있으며, 감점항목이 많을수록 심판의 판단 착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훌륭한 판정을 위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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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경기력

경기중 선수가 반칙 행위를 하였을 때엔 주심은 감점 1점을 선언(1977)하

였고, 경기방해 행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2001)를 엄격하게 배제시켜 진

정한 경기력을 겨루도록 하였다.

(다 ) 안전성

1977년 개정에서 넘어진 상대를 고의로 공격하였을 때, 얼굴을 수권으로

공격하여 상처가 생겼을 때, 머리로 박치기하는 행위, 갈려 선언 후 고의로

공격하는 행위 등은 선수안전과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감점을

적용하여 경기에 불리하게 작용케 하였다.

(4 ) 우세의 판정

<표 3- 19> 우세 판정

내용
연도

우 세 판 정 비 고

1990

제15조(우세의 판정)
1. 감점에 의해 동점일 경우는 득점이 많은 쪽

이 우세하다.
2. 위 항이 아닌 동점의 경우 또는 무득점의

경우에는 주심이 전 회전을 통한 우세를 판
정한다.

3. 우세의 기준은 경기의 주도권으로 한다.

·득점이 많은 쪽이
우세

·주심이 전 회전을
통한 우세를 판정

2001

제15조(우세의 판정)
1. 감점에 의해 동점일 경우는 득점을 우위로

한다.
2. 위 항이 아닌 동점의 경우 또는 무득점의

경우에는 주심(부 주심의 표출)이 전 회전
을 통한 우세를 판정한다.

3. 우세의 기준은 경기의 주도권으로 한다.

·득점을 우위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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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경기진행

1990년 개정

① 감점에 의해 동점인 경우 득점이 많은 쪽에 우세 판정

② 그 외 동점이나 무득점 경우에는 전 경기를 통한 우세판정

③ 우세의 기준은 경기주도권으로 판정

2001년 개정

감점에 의해 동점일 경우는 득점을 우위로 판정

동점인 경우가 빈번하여 승패판정을 명확히 하고, 비슷한 실력인 경우에

도 경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판정의 편의 및 박진감 넘치

는 게임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나 ) 경기력

우세의 기준은 경기 주도권으로 하고 감점에 의해 동점일 경우는 득점을

우위(2001)로 하여 경기력을 우선시 하였다.

(5 ) 경기결과의 판정

<표 3- 20- 1> 경기결과 판정

내용
연도

경기결과 판정 비 고

1977

제12조 판결의 종별
1. 판정승
2. 기권승
3. 케·이오 승
4. 주심의 직권에 의한 승
5. 감점 패
6. 반칙에 의한 쌍방 패

·주심의 직권에 의한 승
·감점 패
·반칙에 의한 쌍방 패

- 63 -



<표 3- 20- 2> 경기결과 판정

내용
연도

경기결과 판정 비 고

1980

제26조(승자판정)
모든 경기의 승자판정은 경기 종료 후 주심
및 부심이 제출한 채점표에 기재한 승자판정
의 총 다수에 따라 배심의 최종 판정에 의하
여 주심이 선언한다.

제27조(승자판정의 종류)
승자판정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상대방 실격으로 인한 승리
2. 상대방 기권으로 인한 승리
3. 상대방 K.O로 인한 승리
4. 상대방 대전능력상실로 인한 승리
5. 경기우세로 인한 승리
6. 게임 몰수로 인한 승리

경기우세로 인한 승자는 다음 각 조의 득 감
점에 의하여 각 회전마다의 채점을 경기종료
후 이를 통산하여 승자를 대세로 판정한다.

10 : 9 = 약간 우세한 경우
10 : 8 = 월등히 우세한 경우
10 : 7 = 다운 및 그로키 상태를 포함한

일방적으로 우세 경우

·총 다수에 따라
판정

·실격으로 인한
승리

·대전능력상실로
인한 승리

·승자를 대세로
판정

1982

제7조(승자판정의 종류)
승자판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실격승 2. 기권승
3. K.O승 4. R.S.C승
5. 우세승 6. 경기 몰수로 인한 승

·우세 승

1990

제16조(경기결과 판정)
1. 케이오 승(K·O) 2. 주심직권 승(RSC)
3. 판정 승 4. 기권 승
5. 실격 승 6. 반칙 승

·판정 승
·반칙 승

- 64 -



(가 ) 경기진행 및 경기력

1977년 개정

감점 패와 반칙에 의한 쌍방 패 인정

1980년 개정의 승자 판정 방법

① 주심 및 부심의 종 다수

② 승자 판정 종류

가. 실격승

나. 기권승

다. KO승

라. 상대방 대전능력 상실로 인한 승리

마. 우세승

바. 게임몰수 승

경기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결과의 판정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세분화하였으며, 주심도 판정에 관여하였다.

1982년 개정

상대방의 대전능력 상실로 인한 승리를 R. S . C 승으로 규정

1990년 개정

경기결과 판정의 용어 변화

우세승 판정승으로, 경기몰수로 인한 승리 반칙 승으로 변경

1977년에는 경기결과 판정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으나, 1990년부

터 경기결과 판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태권도를 스포츠화 하고 심판의

판정 항목을 세분화하였다.

5 ) 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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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험한 상태에 대한 조처

<표 3- 21- 1> 위험한 상태에 대한 조처

내용
연도

위험한 상태에 대한 조처 비 고

1980

제32조(녹다운 발생후의 조처)
1. 주심은 어느 일방의 선수가 녹다운 되었

을 때에는 다음의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1) 갈려 선언으로 공격선수의 활동을 저지

시키며, 공격선수가 다운된 선수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토록 하는 한편

2) 위를 확인하는 즉시, 다운된 선수 곁에서
큰소리로 하나 ∼ 열 을 1초 간격으로
외치는 한편 경과된 초시간을 수신호로
알려야 한다.

3) 주심이 열 을 카운트할 때까지 회복이 되
지 않을 경우 그 선수를 KO패로 인정, 상
대방선수에게 승자선언을 한다.

4) 주심이 여덟 을 카운트할 때까지 일어나
선수위치표시에 돌아와 재 대전의 의사를
표시하는 선수에 대하여는 그의 회복여부
를 확인한 후 계속 선언으로 경기를 속
행시킨다.

5) 주심이 카운트하는 도중 각 회전 또는 경
기시간이 종료되어도 카운트는 계속되며,
열 을 카운트할 때까지 회복되지 않은 선

수를 KO패로 인정, 상대방 선수에게 승자
선언을 한다.

2. 주심은 녹아웃 된 선수를 관여 의사에게
진찰시켜야 한다.

1) 양 선수가 동시에 다운이 되었을 경우, 주
심은 양 선수중 한 선수라도 회복이 안된
상태에 있으면 카운트를 계속하여야 한다.

·다운된 선수 곁에
서 큰 소리

·의사에게 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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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1- 2> 위험한 상태에 대한 조처

내용
연도

위험한 상태에 대한 조처 비 고

1980

2) 양 선수가 동시에 다운이 되고 카운트
열 을 셀 때까지 다같이 회복되지 않았을

경우, 양 선수가 다운될 때까지 얻은 득점
으로 승패를 판정한다.

3) 얼굴부위의 강타로 인하여 KO패를 당한
선수의 해당경기 주심은 그 선수를 당 대
회 지정의사에게 진찰시킬 의무가 있다.

4) 금지된 기술에 의하여 다운된 선수가 발
생할 경우 주심은 다음과 같이 조처한다.

(1) 얼굴을 손 기술로 공격당하여 KO된 경
우, 공격자를 패자로 한다.

(2) 낭심을 공격당하여 KO된 경우, KO된
자를 패자로 한다.

5) 주심의 판단만으로 위를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

(1) 임석 의사의 판정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2) 부심과 협의하여 판정할 수 있다.

·지정의사에게 진찰
시킬 의무

·다운된 선수가 발
생할 경우

·득점으로 승패를
판정

1990

제18조(위험한 상태에 의한 조처)
1. 유효부위에 정당한 가격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태를 보일 때 주심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
다.

가. 갈려 로 가격선수를 먼 거리에 위치토록
한다.

나. 주심은 위험한 상태에 처한 선수에게 큰
소리로 하나 , 둘 ... 열 까지를 1초
간격으로 세며 이를 수신호로 알린다.

다. 주심은 계수하는 도중 위험한 상태에 처
한 선수가 일어나 재 대전 의사를 표시하
더라도 여덟을 셀 때까지 선수를 쉬게하
며 선수의 회복을 확인한 후 경기를 계속
케 한다.

·위험한 상태를 보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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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1- 3> 위험한 상태에 대한 조처

내용
연도

위험한 상태에 대한 조처 비 고

1990

라. 주심이 여덟 을 셀 때까지 위험에 처한
선수가 재 대전의 의사를 취하지 못하면
이는 패자(KO)로 한다.

마. 주심이 계수하는 도중 시간이 종료되어
도 계수는 계속 한다.

바. 양 선수가 동시에 위험한 상태에 처한
경우 그중 1명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한
계수는 계속한다.

사. 양 선수가 동시에 위험한 상태에 처해
열 을 셀 때까지 회복되지 않았을 경우

위험한 상태에 처하기까지의 점수로 승
패를 결정한다.

아. 주심은 선수가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계수 없이 또는 계수도중이라도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계수 없이 또는 계
수도중 승패 결정

(가 ) 경기진행

1980년 개정에서 선수가 녹다운 되었을 때의 주심의 조처로서

① 갈려 선언으로 공격선수의 활동을 저지시키고

② 다운된 선수의 카운트 계산(하나∼열을 1초 간격)

③ 다운된 선수가 열을 셀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상대선수에게 승

자 선언

④ 다운된 선수가 여덟을 셀 동안 일어나 경기 의사표시를 하면 경기 속행

⑤ 카운트는 각 회전 또는 경기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된다.

⑥ 주심이 판정하기 어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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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석 의사의 판정조언 요청

나. 부심과 협의 판정

(나 ) 경기력

유효부위에 대한 정당한 가격시 카운트를 하고 시간이 종료되어도 계속한

다(1990).

(다 ) 안전성

1980년 개정에서 주심은 녹 아웃된 선수를 의사에 진찰시킨다.

① 양 선수 동시 다운 시 한 선수라도 회복이 안되면 카운트는 계속한다.

② 양 선수 동시 다운 시 카운트 열까지 모두 회복이 안되면 그 때까지

의 득점으로 승패 판정

③ 얼굴부위 강타로 KO패 당한 선수는 지정의사에게 진찰시킨다.

④ 반칙으로 다운이 발생할 경우

가. 손 기술로 얼굴 공격시 공격자의 반칙패

나. 낭심 공격으로 KO 발생 시 KO된 자가 패자

경기자의 보호와 합리적인 판정을 위하여 1980년에 규정을 도입하였다.

1990년 개정

① 선수가 계수 도중에 일어나 재 대전 의사를 보여도 카운트 여덟을 셀

때까지 쉬게 하며 선수의 회복을 확인한 후 경기 계속

② 선수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카운트를 아예 없애거나,

카운트 도중에도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선수안전의 도모와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엄격한 규정

을 명문화하였다.

(2 ) 사후조치

- 69 -



<표 3- 22> 사후조치

내용
연도

사 후 조 치 비 고

1982

제13조(부상으로 인한 경기 중단에 대한 조처)
경기도중 한 선수 또는 양 선수의 부상으로
인하여 부득이 경기를 중단해야할 상태가 야
기되었을 경우엔 주심은 갈려 선언으로 경
기를 중단시킨 후 다음의 조처를 취해야 한
다.
1. 계시원에게 시간 선언을 하며 경기 시간

을 정지시킨다.
2. 부상의 크기를 확인하고 경기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가) 경기 계속이 불가능할 경우
1) 부상케 한 원인을 야기 시킨 자를 패자

로 한다.
2) 부상을 야기 시킨 자의 판단 어려울 경우

엔 부상까지의 점수로 승패를 판정한다.
나) 간단한 응급처치만으로 경기 계속이 가

능할 경우
1) 1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치료

를 허가한다.
2) 1분이 경과하여도 선수위치 표시에서 대

전의사를 표하지 않은 선수는 패자로 한
다.

3. 주심의 판단만으로 위 사항을 판정하기 어
려울 경우

가) 임석 의사의 판정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나) 부심과 협의하여 판정할 수 있다.

·경기 계속이 불가
능할 경우

·간단한 응급처치만
으로 경기 계속이
가능할 경우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

1990

제18조(위험한 상태에 의한 조처)
2. 사후조치 : 얼굴부위에 가해진 타격으로

인해서 KO패한 선수는 30일 동안 어떤 경
기에도 참가할 수 없다. 30일 이후라도 경
기에 출전코자 할 시는 본회가 지정한 의
사의 진단을 받은 후라야 한다.

·KO패한 선수는 30
일 동안 어떤 경기
에 또 참가할 수
없다.

·본회가 지정한 의
사의 진단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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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경기진행

1982년 개정

계시원에게 시간 선언을 하며 경기 시간을 정지시키고, 부상의 크기를

확인하여 경기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나 ) 안전성

1982년 개정 경기중단 상황처리와 동일

1990년 개정

KO패를 당한 선수는 30일간 어떤 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

다. 30일 경과 후라도 출전을 원할 경우는 협회 지정의사의 진단결과 시합

승인을 받도록 하여 선수보호를 규정으로 정하여 의무화하였다.

(3 ) 경기중단 상황의 처리

<표 3- 23- 1> 경기중단 상황의 처리

내용
연도

경기중단 상황의 처리 비 고

1980

제33조(부상으로 인한 경기중단에 대한 조처)
경기도중 한 선수 또는 양 선수의 부상으로 인하
여 부득히 경기를 중단해야할 상태가 야기되었을
경우 주심은 갈려 선언으로 경기를 중단시킨
후 다음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1. 계시원에게 시간 선언을 하며 경기 시간을 정

지시킨다.
2. 부상의 크기를 확인하고 경기 계속 여부를 판

단한다.
1) 경기 계속이 불가능할 경우
(1) 부상케 한 원인을 야기 시킨 자를 패자로

한다.
(2) 부상을 야기 시킨 자의 판단 어려울 경우엔

부상까지의 점수로 승패를 판정한다.

·경기 계속이
불가능할 경우

·경기 계속이
가능할 경우

·판정하기 어
려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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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3- 2> 경기중단 상황의 처리

내용
연도

경기중단 상황의 처리 비 고

1980

2) 간단한 응급처치만으로 경기 계속이 가능
할 경우

(1) 1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치료
를 허가한다.

(2) 1분이 경과하여도 선수위치 표시에서
대전의사를 표하지 않은 선수는 패자로
한다.

3. 주심의 판단만으로 위 사항을 판정하기 어
려울 경우

1) 임석 의사의 판정 조언을 요청할 수 있
다.

2) 부심과 협의하여 판정할 수 있다.

1990

제19조(경기중단 상황의 처리)
1.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주

심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경기를 중단시킨 후 계시 로 경기시간

을 정지시킨다.
나. 1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치

료를 허가한다.
다. 경상임에도 1분이 경과하도록 재 대전

의사를 표하지 않는 선수는 패자로 한다.
라. 1분이 경과하여 속행이 불가능할 경우,

금지행위에 의한 경우는 부상케 한 자를
패자로 한다.

마. 양 선수가 동시에 쓰려져 1분이 경과하
여도 속행이 불가능할 경우 공격당한 자
를 패자로 한다. 단, 위 공격이 고의였을
때는 공격자를 패자로 한다.

·속행이 불가능할 경
우

·부상케 한 자를 패
자

·공격당한 자를 패
자

·공격자를 패자

- 72 -



<표 3- 23- 3> 경기중단 상황의 처리

내용
연도

경기중단 상황의 처리 비 고

1997

제19조(경기중단 상황의 처리)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주심
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경기를 중단시킨 후 계시 로 경기시간을

정지시킨다.
2. 1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치료

를 허가한다.
3. 경상임에도 1분이 경과하도록 재 대전 의

사를 표하지 않는 선수는 패자로 한다.
4. 1분이 경과하여 속행이 불가능할 경우, 감

점행위에 의한 경우는 부상케 한 자를 패
자로 한다.

5. 양 선수가 동시에 쓰러져 1분이 경과하여
도 속행이 불가능할 경우 부상 시까지의
점수로 승패를 결정한다.

6. 한 선수라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거나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심은 즉시 경기를 종결시키고 응급처치
를 명할 수 있다. 이때 부상이 감점행위에
의한 경우는 가격 자를 패자로 하고 감점
행위가 아닌 경우는 부상 시까지의 점수를
승패로 결정한다.

·부상 시까지의 점
수

·가격 자를 패자

(가 ) 경기진행

1990년 개정에서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킨 후 계시 로 경기시간을 정지시킨다.

(나 ) 경기력

감점행위에 의해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격자를 패자(1977)로 결정하

여 우수한 경기력이 승패를 좌우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 안전성

1980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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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으로 인한 경기중단에 대한 조처

① 경기 속행이 불가능한 경우

가. 부상원인 유발자를 패자로 함

나. 부상원인 유발자의 판단이 어려울 때는 부상까지의 점수로 판정

② 응급처치만으로 경기속행이 가능한 경우

가. 1분 범위 내에서 치료허가

나. 1분 후에도 대전의사가 없으면 패자로 결정

③ 주심판단으로 판정이 어려울 때 : 임석 의사 조언이나 부심과 협의 판정

투기종목의 특성상 부상의 우려가 높고, 태권도 인구의 저변확대로 대회

빈도가 잦으며, 참가자수가 많아 예상치 못한 부상자 속출로 인하여 1980

년부터 규정하였다.

1990년 개정

부상으로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치료를 허가(1분 이내)하고

① 1분 경과 후에도 대전의사가 없으면 패자로 하고

② 1분 경과 후에도 경기속행이 불가능하면 금지행위에 의한 경우는 반

칙패

③ 1분 경과 후에도 양 선수가 경기 속행이 불가능할 때 공격당한 자가

패자

1997년 개정

① 양 선수가 동시에 쓰러져 1분의 경과에도 경기 속행이 불가능할 경우

: 부상 시까지의 점수로 승패 결정

② 선수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 : 주심은

경기를 종결시키고 응급처치를 명할 수 있다.

경기 중 위험한 부상의 경우 경기를 중단시키고 응급처치를 하도록 하여

선수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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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소 청

<표 3- 24- 1> 소청

내용
연도

소 청 비 고

1980

제34조(소청)
1. 이 경기규칙을 위반한 경기운영에 대하여 코

치는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2. 소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WTF가 규칙으로

정한다.

·코치는 소청을 제
기

·소청에 관한 필요
한 사항

1990

제25조(소청)
1. 소청위원회는 대회 개최 전에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소청위원은 기술심의회 임원 또는 태권도

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2) 위원장 1인
3) 위원 8인 이내
4) 소청위원은 전문이사 제청에 의하여 회장

이 위촉한다.
2. 소청위원회는 소청심의에 판정에 대한 정정

및 비위 관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기술 심
의회에 요청한다.

3. 소청심의 절차
1)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소정의 소청료

와 사유서를 경기종료 후 10분 이내에 내
여야 한다.

2) 소청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과반수로 결정
한다.

3) 소청위원은 필요에 따라 해당경기에 관련
된 감독관 및 심판원을 소환, 진상을 문의
할 수 있다.

4) 소청위원회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며,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

4. 기타
경기 상황을 녹화한 영상기록물을 소청심의
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소청위원은 기술심
의회 임원 또는 태
권도의 풍부한 경험
이있는 인사로 구
성

·징계처분을 기술심
의회 요청

·소청료와 사유서
·영상기록물을 소

청심의 참고 자료
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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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4- 2> 소 청

내용
연도

소 청 비 고

1997

제24조(소청)
1. 소청위원회는 대회 개최 전에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자격 : 소청위원은 기술심위회 임원 또는 태권도

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2) 구성 :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
3) 구성절차 : 위원장 및 위원은 전무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책임 : 소청위원회는 소청심의에 의해 판정에 대한

정정 및 비위 관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여 사무
국에 통고한다.

4) 소청위원회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격
·구성
·구성 절차
·책임

2001

제24조
1. 소청위원회는 대회 개최 전에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자격 : 소청위원은 기술심의회 임원 또는 태권도

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2) 구성 :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
3) 구성절차 : 위원장 및 위원은 전무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책임 : 소청위원회는 소청심의에 의해 판정에 대한

정정 및 비위 관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여 사무
국에 통고한다.

3. 소청심의 절차
1)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소정의 소청신청서와 소

청료를 경기종료 후 10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청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과반수로 결정한다.
3) 소청위원은 필요에 따라 해당경기에 관련된 심판

원을 소환, 진상을 문의할 수 있다.
4) 소청위원회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심판원을
소 환 , 진
상을 문의

(가 ) 경기진행

1980년 개정 및 일부제정

WT F규칙으로 소청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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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판정에 대한 소청제기 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한 패배자를 구제하

였으며, 이전엔 없었으나 갈수록 승부에 집착하여 판정의혹, 불신이 확대됨

에 따라 규정을 제정하였다.

1990년 개정

소청위원회 : 구성인원(위원장1, 위원 8인 이내) 비위자 징계, 심의의결(과

반수), 소청료, 사유서, 시간제한(경기종료 10분 이내), 참고자료(영상기록

물)규정

1997년 개정

소청위원회 인원(위원장1, 위원 6인 이내)변경, 소청위원 구성절차, 책임규

정(소청위원회 의결은 최종적임), 참고자료(영상기록물)활용 삭제

2001년 개정

심판원 소환, 진상 문의

7 ) 선 수

(1 ) 선수의 위치

<표 3- 25- 1> 선수 위치

내용
연도

선 수 위 치 비 고

1977

제9조(경기장)
4. 경기장 내에는 주심 및 양 선수의 위치를 표시

하여야 한다.
나) 양 선수의 위치 표시는 경기장의 중심점으로

부터 배심원석을 향하여 좌우로 각각 1미터
의 지점에 폭 3센치, 길이 20센치의 백색 선
으로 한다. 선수의 위치는 배심원석을 향하여
우측을 청, 좌측을 홍으로 한다.

·배심원석 향하
여 좌우로 각
각 1미터의 지
점에 폭 3센치,
길이 20센치의
백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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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5- 2> 선수 위치

내용
연도

선 수 위 치 비 고

1980

제11조(경기장)
2. 심판원, 선수, 코치의 위치표시
4) 경기장 중심점으로부터 배심석을 향해 좌

우로 각 1m 떨어진 곳에 직경 15cm 크기
의 청, 홍색으로 표시한 원을 선수위치 표
시라고 칭하며, 우측을 청, 좌측을 홍선수
위치표시로 한다.

·배심석을 향해 좌
우로 각 1m 떨이
진 곳

·직경 15cm 크기의
청, 홍색으로 표시
한 원

1997

제3조(경기장)
2. 위치표시
5) 선수위치

경기장 중심점에서 제1부심석을 향해 좌,
우로 각 1m 떨어진 곳에 우측을 청, 좌측
을 홍으로 정한다.

·제1부심석을 향해
좌, 우로 각 1m
떨어진 곳

(가 ) 경기진행

선수 위치표시는 경기장의 중심점으로부터 배심원석을 향하여 좌우로 각

각 1m 떨어진 곳에 우측을 청색, 좌측을 홍색으로 표시하였다.

(나 ) 흥 미

1977년 선수의 위치를 표시하는 색깔이 백색에서 1980년 청, 홍색으로 변

화를 가져왔다. 이는 두 선수(우측 청, 좌측 홍)의 위치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고, 1977년 백색 선(線)에서 1980년 청, 홍색의 원(圓)모양으로 표시

한 것은 경기장의 조화와 시각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2 ) 선수의 자격

<표 3- 26- 1> 선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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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연도

선 수 자 격 비 고

1977

제7조(선수의 자격과 의무)
1. 선수의 자격 : 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선

수는 본 회의 당해 연도 선수등록을 필하
고 심신의 결격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항
의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단, 선수등록에
대한 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가) 국민학교부 : 국기원에서 윤허한 유품자
로서 국민학교 5, 6학년에 재학중인 자

나) 중학교부 : 국기원에서 윤허한 유품 및
유단자로서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

다) 고등학교 및 대학, 일반부 : 국기원에서
윤허한 1단부터 5단까지의 유단자로서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 인자 및 일
반인

라) 외국인 및 여자부 : 본 회에서 인정한 6
급 이상의 유급자 와 국기원에서 윤허한
1단 이상 5단까지의 유단자

·당해 연도 선수등
록을 필하고 심신
의 결격이 없는
자

·일반부：일반인
·외국인 및 여자부

: 6급 이상의 유급
자와 국기원에서
윤허한 1단이상 5
단까지의 유단자

1982

제6조(선수의 자격과 의무)
1. 선수의 자격 : 경기에 참가코자 하는 선수

는 당해 연도 선수등록을 필한 자로 심신
의 결격이 없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다만, 선수등록에 관한 규정은 별도
로 정한다.

가) 국민학교부 : 국기원에서 윤허한 유품
자로서 국민학교 5, 6학년에 재학중인 자

나) 중학교부 : 국기원에서 윤허한 유품 딴
자로서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

다) 고등학교부 : 국기원에서 윤허한 유단품
자로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라) 대학부 : 국기원에서 윤허한 유단자로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마) 일반부 : 국기원에서 윤허한 유단자로서
만 18세 이상 인자

바) 외국인부 : 협회에 등록을 필한 유급자
및 유단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 여자부 : 협회에 등록을 필한 유급자 및
유(품)단자로서 여성

·일반부：만 18세
이상 인자

·외국인부：유급자
및 유단자로서 국
내에 거주하는 외
국인

·여자부：유급자
및 유(품)단자로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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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6- 2> 선수 자격

내용
연도

선 수 자 격 비 고

1990

제4조(선수 및 코치)
1. 선수 가. 자격
1) 당해년도 선수등록을 필하고 심신의 결격

이 없는 자
2) 국기원 품, 단증 소지자
3) 위 1) 2)의 해당자로서 부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국민학교 : 5, 6학년 재학중인 자
나) 중학교부 : 중학교 재학중인 자
다) 고등학교, 대학 및 일반부 : 고등학교,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및 만18세 이상인
일반인

·국기원 품, 단증 소
지자

·일반부：만18세
이상 일반인

1997

제4조(선수 및 코치)
1. 선수 1) 자격
단, 세계주니어 태권도 선수권대회는 국기원

단 또는 품증 소지자로서 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당해연도 기준 만14세부터 만17세까지로 한다.

·세계주니어 선수
권대회 : 만 14세
부터 만 17세까지

(가 ) 경기진행

① 1977년 경기구분은 초등부, 중학부, 고등학교 및 대학, 일반부, 외국인

및 여자부, 1990년에는 초등부, 중학부, 고등학교, 대학 및 일반부로 나

누어 경기에 임하도록 하였다. 1977년 외국인 및 여자부를 포함한 것

은 여성 태권도인의 증가와 태권도의 국제화로 인하여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② 1977년 이전에는 선수등록과 관계없이 시합에 출전 할 수 있었으나,

1977년 이후부터 선수의 자격은 당해 연도 선수등록을 필하고 심신의

결격이 없는 자로 구분하였다. 이는 선수자격과 심신의 결격사유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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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선수등록을 의무화하여 선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었다.

③ 1990년부터 대학부 및 일반부를 구분하여 학생층과 일반부 선수를 세

분화하므로써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1997년에는 세계주니어 선수권대

회 규정을 만14세부터 17세까지로 한 것은 성행하는 국제대회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경기규칙으로 나이를 규정하였다.

(나 ) 경기력

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선수는 당해 연도 선수등록을 필하고 심신의 결

격이 없는 자(1977), 국기원 품, 단증 소지자(1990)로 하여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자격 제도를 두었다.

(다 ) 안전성

초등부 5·6학년에 재학중인 자, 중학교부, 고등 및 대학, 일반부, 외국인

및 여자부(1977)로 구분하였으며, 2001년 개정에서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

부, 대학부, 일반부로 구분하여 일반부는 만18세 이상인 일반인으로 한정하

였고, 심신의 결격이 없는 자로 하여 안전을 기하였다.

(3 ) 선수의 의무사항

<표 3- 27- 1> 선수 의무사항

내용
연도

선수 의무사항 비 고

1977

제7조(선수의 자격과 의무)
2.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다음의 의무를 이

행하여야 한다.
가) 선수는 경기 중 본회에서 발행한 선수증

을 지참하여야 한다.

·선수증을 지참
·위해롭게 할 물체
·주류 기타 자극제

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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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7- 2> 선수 의무사항

내용
연도

선수 의무사항 비 고

1977

나) 선수는 손톱 및 발톱을 짧게 깍아야 하고
상대 선수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위해롭게
할 물체를 지녀서는 안 된다.

다) 선수는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주류 기타
자극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선수는 예의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질서
정연한 대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선수는 주심의 선언에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

바) 선수는 경기 중 불미스런 언행을 하여서
는 안 된다.

사) 선수는 일방적으로 경기장을 이탈하여서
는 안 된다.

아) 선수는 항시 자기의 대전 순위를 확인하
고 경기장을 이탈치 말도록 하여야 한다.

자) 호명 당한 선수는 자기 코-너로 확인한
후 삿보대 및 호구를 착용하고 대전 준비
를 하여야 한다.

·예의 규범을 준수,
질서 정연한 대회

·무조건 복종
·불미스런 언행
·경기장을 이탈
·대전 순위를 확인
·삿보대 및 호구를

착용

1980

제9조(선수의 의무)
1. 선수는 경기 규칙을 알고 지켜야 한다.
2. 선수는 여하한 사유에 의해서라도 심판 판

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여
서는 안 된다.

3. 경기 중 상대방 선수의 과실로 인하여 입은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하여 그 책임을 상대방
또는 대회 조직위원회에게 묻지 못한다.

·불복하는 일체의 행
동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하여 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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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7- 3> 선수 의무사항

내용
연도

선수 의무사항 비 고

1982

제6조(선수의 자격과 의무)
2. 선수의 의무
가) 선수는 경기 규정을 알고 지켜야 한다.
나) 선수는 여하한 사유에 의해서라도 심판 판정

에 불복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 경기 중 상대방 선수의 과실로 인하여 입은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하여 그 책임을 상대방
또는 대회 본부에 묻지 못한다. 다만, 고의적
으로 행한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
하여는 과실을 범한 선수 측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흥분제복용을 금지된다.
마) 흥분제를 복용한 사실이 판명될 시는 경기자

는 실격된다.

·고의적으로
행한 행동

·흥분제복용을
금지

·판명될시는경
기자는 실격

1990

제4조(선수 및 코치)
1. 선수 다. 의무사항
1)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금지하는 약물을 복용하여

서는 안 된다.
2)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약물복용여부를 검사하

며 검사에 불응하거나 금지하는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판명되면 입상자는 등위가 박탈되는 것
은 물론 당해 연도 선수등록을 무효조치 한다.

3) 경기규칙을 알고 지켜야 한다.
4) 몸을 청결히 하고 경기용구 이외의 물체를 지

녀서는 안 된다.
5) 일반적으로 경기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6) 대전순위를 확인하여 대기하고 호명 시에는 자

기 코너를 알아 경기용구를 착용하고 대전준비
를 하여야 한다.

7) 경기 중 발생한 상해 및 사망에 대하여 상대선
수 또는 본회 및 경기주 최·주관단체에 책임
을 묻지 못한다. 다만 고의적인 행동에 의해 발
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을 범한 선수 측에
서 그 책임을 져야한다.

·약물을 복용
·약물복용 여

부를 검사
·입상자는 등위

박탈, 선수등
록 무효조치

·경기규칙 알고
·몸을 청결히
·경기용구이외

의 물체
·대전순위를 확

인하여 대기
·경기용구를

착용하고 대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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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경기진행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선수증 지참, 위해롭게 할 물체 소지 금지, 주류

기타 자극제 사용 금지, 심판 판정 복종, 예의 규범 준수, 불미스런 언행

삼가(1977) 등을 명시하여 스포츠맨십(sport sman ship)을 존중하도록 하였

으며, 경기장 이탈을 규제하여 경기지연을 차단하였고, 경기 중 발생한 상

해 및 사망에 대하여 상대선수 또는 경기 주최에 책임(1990)을 묻지 못하

게 하였다.

(나 ) 경기력

고의적인 행동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을 범한 선수 측에서

그 책임(1990)을 지도록 하였으나 경기 중 발생한 상해 및 사망에 대하여

상대선수 또는 본회 및 경기주최·주관 단체에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여

경기력 저하 요인을 배제시켜 선수로 하여금 충분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다 ) 안전성

① 1977년에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대전에 임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안전장치 확보로 선수보

호가 목적이었다.

② 1977년 선수증을 지참하여 경기에 임하도록 한 것은 논란이 많았던 부

정선수 논쟁 불식에 있으며, 경기전이나 경기 중 주류 등 자극제 사용

을 금지하여 선수의 안전과 혹은 발생할 지도 모를 불미스런 행위를

차단하였고, 1982년 흥분제 복용 금지, 1990년에는 선수보호와 동일한

조건에서의 정정당당한 승부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명시한 금

지약물의 복용을 금지시키기 위해 약물복용여부검사의 의무화를 강화

하고 위반시 실격, 등위박탈, 선수등록 무효 등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

③ 1980년부터 경기 중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대회조직위원회에 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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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게 한 것은 경기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고의가 아닌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므로써

선수는 경기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 본부 측은 혹시 발

생할지도 모를 민사논쟁을 피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태권도협회나 대

회 본부 측의 도의적인 책임문제까지 벗어날 수 없으므로 경기 전 스

포츠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4 ) 선수의 체급

<표 3- 28> 초등부 체급

내용
연도

핀급 푸라이급밴텀급 페더급 라이트급
L.

웰터급
웰터급

L.
미들급

미들급
L.

헤비급
헤비급

1977 23Kg
이하

23∼
25.5

25.5∼
28

28∼
30.5

30.5∼
33

33∼
36

36∼
40

40Kg
이상

1982
26Kg
까지

26
초과
∼28
까지

28
초과
∼30
까지

30
초과
∼32
까지

32
초과∼

42
까지

34
초과
∼37
까지

37
초과
∼41
까지

41Kg
초과

1990
30Kg
까지

30
∼32

32
∼34

34
∼36

36
∼38

38
∼40

40
∼43

43
∼46

46
∼49

49
∼52

52Kg
초과

1997 30Kg
까지

30
∼32

32
∼34

34
∼36

36
∼38

38
∼40

40
∼43

43
∼46

46
∼49

49
∼52

52Kg
초과

2001
33Kg
까지

33
초과
35

까지

35
초과
37

까지

37
초과
39

까지

39
초과
41

까지

41
초과
44

까지

44
초과
47

까지

47
초과
50

까지

50
초과
53

까지

53
초과
56

까지

56Kg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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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9> 중등부 체급

내용
연도

핀급 푸라이급밴텀급 페더급 라이트급 L.
웰터급 웰터급 L.

미들급 미들급 L.
헤비급 헤비급

1977 남
37Kg

이하

37

∼40

40

∼43

43

∼46

46

∼49

49

∼52

52

∼56

56Kg

이상

1982 남
37Kg
까지

37
초과
∼40
까지

40
초과
∼43
까지

43
초과
∼46
까지

46
초과
∼49
까지

49
초과
∼52
까지

52
초과
∼56
까지

56Kg
초과

1990

남
36Kg
까지

36
∼40

40
∼44

44
∼48

48
∼52

52
∼56

56
∼60

60
∼64

64
∼69

69
∼74

74Kg
초과

여
36Kg
까지

36
∼39

39
∼42

42
∼45

45
∼48

48
∼52

52
∼56

56
∼60

60
∼64

64
∼68

68Kg
초과

1997

남
36Kg
까지

36
∼40

40
∼44

44
∼48

48
∼52

52
∼56

56
∼60

60
∼64

64
∼69

69
∼74

74Kg
초과

여
36Kg
까지

36
∼39

39
∼42

42
∼45

45
∼48

48
∼52

52
∼56

56
∼60

60
∼64

64
∼68

68Kg
초과

2001

남
39Kg
까지

39
초과
43

까지

43
초과
47

까지

47
초과
51

까지

51
초과
55

까지

55
초과
59

까지

59
초과
63

까지

63
초과
67

까지

67
초과
71

까지

71
초과
75

까지

75Kg
초과

여
39Kg
까지

39
초과
42

까지

42
초과
45

까지

45
초과
48

까지

48
초과
51

까지

51
초과
54

까지

54
초과
57

까지

57
초과
60

까지

60
초과
64

까지

64
초과
68

까지

68Kg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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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0> 고등부·대학 및 일반부 체급

내용
연도

핀급 푸라이급밴텀급페더급라이트급 L.웰
터급 웰터급 L.

미들급미들급 L.
헤비급헤비급

1977 남
50Kg
이하

50
∼54

54
∼58

58
∼63

63
∼68

68
∼74

74
∼80

80Kg
이상

1980

남
48Kg
이하

48Kg
이상∼
52Kg
이하

52
∼56

56
∼60

60
∼64

64
∼68

68
∼73

73
∼78

78
∼84

84Kg
이상

여
40Kg
이하

40Kg
이상∼
44Kg
이하

44
∼48

48
∼52

52
∼57

57
∼62

62
∼67

67Kg
이상

1982

남
48Kg
까지

48
초과∼

52
까지

52
초과∼

56
까지

56
초과∼

60
까지

60
초과∼

64
까지

64
초과∼

68
까지

68
초과∼

73
까지

73
초과∼

78
까지

78
초과∼

84
까지

84Kg
초과

여
40Kg
까지

40
초과∼

44
까지

44
초과∼

48
까지

48
초과∼

52
까지

52
초과∼

57
까지

57
초과∼

62
까지

62
초과∼

67
까지

67Kg
초과

1990
남

50Kg
까지

50
∼54

54
∼58

58
∼64

64
∼70

70
∼76

76
∼83

83Kg
초과

여
43Kg
까지

43
∼47

47
∼51

51
∼55

55
∼60

60
∼65

65
∼70

70Kg
초과

1997
남

54Kg
까지

54
∼58

58
∼62

62
∼67

67
∼72

72
∼78

78
∼84

84Kg
초과

여
47Kg
까지

47
∼51

51
∼55

55
∼59

59
∼63

63
∼67

67
∼72

72Kg
초과

2001

남
54Kg
까지

54
초과
58

까지

58
초과
62

까지

62
초과
67

까지

67
초과
72

까지

72
초과
78

까지

78
초과
84

까지

84Kg
초과

여
47Kg
까지

47
초과
51

까지

51
초과
55

까지

55
초과
59

까지

59
초과
63

까지

63
초과
67

까지

67
초과
72

까지

72Kg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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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경기진행

1977년부터 2001년까지 많은 체급의 변화가 있었다. 그 이유로는 식생활

개선으로 인한 체중의 증가와 태권도의 국제화가 이뤄지면서 자연스런 현

실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여성경기는 1977년 규정 당시만 해도 여성경기가 없었으나, 1980년도부터

여성의 경기 참가를 인정하고 명문화하였다. 이는 시대적 추세로서 여성의

인권, 여성스포츠 인구의 신장 등으로 인하여 여성의 참여기회가 자연스럽

게 이루어진 결과이다. 초등부는 남·여 구별이 없으며, 중등부는 1990년부

터 남·여로 구분하였고, 고등부·대학 및 일반부는 1980년부터 남·여로

구분하여 경기에 임하고 있다.

고등부·대학 및 일반부 체급 중 L웰터급, L미들급, L헤비급이 없는 이유

는 선수의 신장, 체중변화에 따른 세분화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 경기력

태권도 경기는 상호간의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또는 충돌이 심하며 특히

상대방에게 타격을 가해 득점을 하여 승부를 가리는 경기이므로 선수 상호

간의 체중 차이에서 오는 경기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이다.

(다 ) 안전성

선수 상호간의 체중 차이에서 오는 타격의 생리적 충격을 최소화시켜 안

전을 확보하고 대등한 경쟁 조건에서 기술을 겨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

급의 세분화한 것은 선수안전에 대한 조치였다.

3 . 태권도 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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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1- 1> 경기장

내용
연도

경 기 장 비 고

1977

제9조(경기장)
1. 경기장은 평탄한 바닥으로서 마루 또는

이와 유사한 물체이어야 한다. 단, 경기장
내에는 여하한 장해물도 있어서는 안 된
다.

2. 경기장의 넓이는 사방 8미터의 정방형으로
하고 사방 8미터 외곽에 2미터의 안전 지
대를 둔다.

3. 경계선의 표지는 5센치 폭의 백선으로 하
되 정방형의 8미터 안쪽으로 표시한다.

·평탄한 바닥, 마루
또는 이와 유사한
물체

·8미터의 정방형
·2미터의 안전지대
·5센치 폭의 백선

1980

제11조(경기장)
경기장은 바닥이 목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
료로 그 바닥 면이 수평이어야 한다. 크기는
가로 12m×12m의 정방형이며, 이 안에는 모
든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경기장을 바닥면 보다 20cm이하 높이의 경기
대로 대치할 수 있다.
1. 경기장소, 경계선 : 경기장내 8m×8m 크기

의 정방형을 백선 폭 7.5cm로 표시한 것을
경계선이라고 칭하며 경계선의 지역을 경
기장소라고 칭한다.

·목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12m ×12m의 정방
형

·20cm이하 높이의
경기대

·백선 폭 7.5cm

1982

제9조(경기장)
경기장은 바닥이 목재 또는 에타폼 (ETHA
FOAM)판 재료로 되어야 한다. 그 바닥면이
수평하여야 하고 크기는 가로 12m×12m의 정
방형이어야 한다. 이 안에 모든 장애물이 없
어야 한다.
경기장내 중앙부에 8m×8m 크기의 정방형을
폭 7.5cm(백색)으로 표시한 것이 경계선이며
경계선내의 지역이 경기장소이다. 다만, 필요
에 따라 경기장의 높이를 원바닥면과 같이
할 수 있다.

·목재 또는 에타폼
판 재료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경기
장의 높이를 원
바닥면과 같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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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1- 2> 경기장

내용
연도

경 기 장 비 고

1990

제3조(경기장)
경기장은 12m×12m넓이의 정방형으로 장애물
이 없는 수평이어야 하며, 바닥은 탄력성있는
매트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경기장은 높이
50cm∼60cm의 경기대로 조정 설치할 수 있
으며, 안전도를 고려하여 30°이내의 경사각이
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장의 구분
가. 12m×12m넓이의 경기장 정 중앙부에

8m×8m넓이의 정방형을 경기지역이라 하
고 그 외곽경기장을 경계지역이라 한다.

나. 경기지역과 경계지역은 바닥면의 색상을
달리하여 구분한다. 단, 같은 색상일 때
는 5cm폭의 백색선으로 구분한다.

다. 경기지역과 경계지역의 구분선을 경계선
이라 하고 경기장 끝선을 한계선이라 한
다.

·탄력성 있는 매트
·경기장 높이 50∼

60cm
·안전도를 고려하

여 30°이내의 경
사각

·경기지역, 경계지
역

·바닥 면의 색상을
달리하여 구분

2001

제3조 경기장
1. 경기장의 구분
1) 12m×12m 넓이의 경기장을 경기지역이라

하고 경기지역 끝선인 한계선으로부터 사
방 1m 내부 바닥면 색상을 달리하여 선
수로 하여금 한계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
록 사전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2) 경기지역과 주의지역은 바닥면의 색상을
달리하여 구분한다. 단, 같은 색상일 때는
5cm폭의 백색선으로 구분한다.

3) 경기지역과 주의지역의 구분선을 주의선
이라 하고 경기장 끝선을 한계선이라 한
다.

·한계선으로부터
사방1m 내부 바
닥면 색상을 달리
하여 주의를 환기

·경기지역과 주의
지역의 구분선을
주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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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 태권도 경기장>

Ⅰ : 경기장

Ⅱ : 경기지역

Ⅲ : 주의선

Ⅳ : 한계선

Ⅳ- 1 : 제1한계선

(시계방향으로 제2, 3, 4한계선)

1 : 주심위치

2 : 부심위치

3 : 기록원위치

4 : 임석의사 위치

5- 1 : 청선수 위치

5- 2 : 홍선수 위치

6- 1 : 청선수 코치 위치

6- 2 : 홍선수 코치 위치

7 : 검사대

(가 ) 경기진행

경계 표시 선을 5cm (1977)에서 7.5cm (1980년)로 폭을 넓혀보니 경기지역

과 경계지역의 구분이 애매하여 심판진행에 혼선을 일으켜 동일 색상일 경

우는 개정전과 같이 5cm (1990년)로 복귀시켰다.

(나 ) 경기력

경기장은 평탄한 바닥으로서 마루 또는 이와 유사한 물체(1977)에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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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있는 매트(1990)로 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다 ) 안전성

① 경기장 바닥을 평탄한 바닥으로서 마루 또는 이와 유사한 물체(1977)

에서, 목재 또는 에타폼(Etha F oam )판 재료(1982)를 사용하였으며, 탄

력성 있는 매트로 경기(1990)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는 경기 시 안전

을 도모하고, 경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경기장 크기는 사방 8m의 정방형으로 2m의 안전지대(1977)를 두도록

하였으며, 사방 12m의 정방형으로 규정하고 다시 중앙부에 8m의 정방

형 경기장을 만들고 안전지대 폭 4m (1980)를 두었다. 이 안전지대가

1990년부터 경계지역으로 개명되어 경기를 하다가 2001년부터 사방

12m의 경기지역으로 넓어졌으며 경기지역 끝 선인 한계선으로부터 사

방 1m내부 바닥면의 색상을 달리한 것은 선수들로 하여금 위험을 감

지 하고 폭넓은 기량 발휘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③ 안전도를 고려하여 30 의 경사각(1990)을 만들고, 바닥면의 색상을 달

리 구분하여 선수로 하여금 한계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주

의를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라 ) 흥 미

경기장 높이의 변화(1977년 평면 1980년 20cm이하 1990년 50∼60cm )는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고, 관중은 물론 T V 중계를 통해 시청자에게 박진감

있는 장면을 보여줘 흥미와 관심을 배가시키고자 하였다.

4 . 태권도 선수의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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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2> 선수 복장

내용
연도

선 수 복 장 비 고

1977

제8조(복장)
3. 선수의 복장
가)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본 회가 지정한

청결하고 단정한 도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나) 선수는 본 회 공인 삿보대 및 호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
다) 선수는 도복, 삿보대, 호구 이외의 여하한

부착물도 지녀서는 안 된다.

·청결하고 단정한
도복착용

·공인 삿보대, 호
구착용

·여하한 부착물

1980

제6조(선수의 복장)
1. 경기에 임하는 모든 선수는 WTF가 공인한

도복, 호구(몸통, 낭심, 정갱이, 팔목, 주먹,
발부분)를 입어야 한다.

2. 제1항의 도복, 호구 이외의 물건을 지녀서는
아니 된다(안경, 반지, 시계 등).

3. 다만 주심의 허가를 얻어 손 또는 발에 붕대
를 감을 수 있다.

·공인한 도복, 호
구(몸통, 낭심, 정
갱이, 팔목, 주먹
발부분)

·안경, 반지, 시계
등

·손, 발 붕대

1990

제4조(선수 및 코치)
1. 선수 나. 복장
1)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본 협회가 공인한 도

복 및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몸통호구, 머리보호

대, 낭심보호대, 팔다리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하며 낭심보호대 및 팔다리보호대는 도복
안에 착용하여야 한다.

3) 고유번호는 도복의 등판 또는 왼쪽 상박에
부착한다.

·머리보호대 착용
·고유번호는 도복

의 등판 또는 왼
쪽 상박에 부착

1997

제4조(선수 및 코치)
1. 선수 2) 복장
(1)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본 협회가 공인한

도복 및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경기에 임하는 남·여 선수는 몸통보호구,

머리보호대, 샅보대, 팔다리보호대를 착용
하여야하며 샅보대, 팔다리보호대는 도복
안에 착용하며 모든 보호구는 각 선수 개
인이 지참하도록 한다.

·남·여 선수는 몸
통보호구, 샅보대
착용

·보호구는 각 선
수 개인이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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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경기진행

1977년 개정에서부터 선수는 본 회가 지정한 청결하고 단정한 도복을 착

용하고 경기에 임하도록 하였다.

(나 ) 경기력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공인 삿보대 및 호구를 착용(1977)하였으나 1997년

개정에서 몸통보호구, 머리보호대, 샅보대, 팔다리보호대를 착용하게 하여

부상에 대한 우려를 줄여 경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력 증진

책이기도 하다.

(다 ) 안전성

선수는 샅보대, 호구착용 이외의 부착물 착용(1977)을 금지시켜 선수안전

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악세사리 등의 착용을 금지하였고, WT F 공인

도복, 호구(몸통, 낭심, 정갱이, 팔목, 주먹, 발부분)착용 및 안경, 반지, 시

계 착용금지(1980), W T F 공식 검증용구의 사용, 호구와 금지품목의 구체

적 명시를 하였으며, 몸통호구, 머리보호대, 낭심보호대, 팔다리보호대 착용

과 고유번호 부착 위치를 명시(1990)하였고, 낭심보호대 대신 샅보대(1997)

로 명칭을 바꾸었다.

머리보호대 장비(1990)를 추가하여 머리보호의 중요성, 머리부상의 위험성

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고유번호 부착으로 선수의 식별을 용이하도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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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결론 및 제언

태권도는 1973년 처음 세계태권도연맹 경기규칙이 제정된 이후 29년 동안

에 9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대 태권도 경기규칙의 기본인 동시에 개정의 방향인

경기진행, 경기력, 안전성, 흥미의 네 가지를 토대로 개정된 경기규칙을 종

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태권도 경기규칙의 목적

경기진행면에서 보면 대한태권도협회는 경기 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을 장

악하며 질서정연한 경기를 운영(1977)하고 모든 대회를 통일된 규칙 아래

원활하고 공정하게 운영(2001)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태권도 경기

가 국제화되면서 세계적 추세에 어울리게 확대 개정되었을 뿐 내용면에서

의 변화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둘째, 태권도 경기운영

원만하고 신속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주심은 경기 종료 후 채점표를 배심

원에게 제출(1977)하도록 하였고, 주심은 판정을 배제시켜(1990) 심판에만

충실하도록 하였으며, 소청기회 부여(1980)와 심판을 소환하여 진상을 문의

(2001)하는 등 정확한 판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토너먼트,

리그전(1977)을 실시하였고, 패자부활전(1997)을 만들었다. 해당 경기 종료

이전에 수정한 판정은 이의를 제기(1980)할 수 없으며, 소청위원회에 소청

(1990)을 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기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력 면에서는 경기 중 선수가 반칙 행위를 하였을 때엔 주심은 감점 1

점을 선언(1977)하였고, 경기방해 행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2001)를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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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배제시켜 경기력 향상에 주력하였다.

안전성에서 보면 부상의 크기를 확인하여 경기 계속 여부를 판단(1982)하

고, KO패 당한 선수는 30일간 출전금지(1990)를 시켜 선수의 안전을 최대

한 고려하였고, 경기 전이나 경기 중 주류 등 자극제의 사용 금지(1977)를

통해, 선수보호와 동일한 조건에서의 정정당당한 승부를 위해 국제올림픽

위원회에서 명시한 금지약물의 복용을 금지(1990)시키기 위해 약물복용여

부 검사의 의무화를 강화하고 위반시 실격, 등위박탈, 선수등록 무효 등 엄

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흥미면에서는 차등점수제가 도입(2001)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판

정을 유도하므로써 경기가 더욱 박진감이 넘치고 흥미진진하게 되었다.

셋째, 태권도 경기장

태권도 경기장 규모를 8m 정방형(1977)에서 12m 정방형(1982)으로 확장

하여 넓은 공간에서 폭넓은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 경기진행을 원활

하게 하였고 경기장의 바닥을 마루 또는 이와 유사한 물체(1977)에서 탄력

성있는 매트(1990)로 규정하여 선수의 안전을 최대한 도모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기장 높이의 상향조정(1977년 평면 1980

년 20cm이하 1990년 50∼60cm )을 통하여 관중이나 T V 시청자에게 박진

감 있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줘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켰다.

넷째, 태권도 선수의 복장

대한태권도협회가 지정한 청결하고 단정한 도복(1977) 착용에서 대한태권

도협회가 공인한 도복(1997)을 착용하도록 하여 복장의 통일을 기해 경기

진행을 도왔고, 선수는 대한태권도협회 공인 샅보대 및 호구(1977) 착용에

서 남·여 선수는 몸통보호구, 머리보호대, 샅보대, 팔다리보호대를 도복

안에 착용하도록 하여(1997)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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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는 경기규칙의 발전적인 개정과 더불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며 올

림픽의 영구종목 및 경쟁력 있는 스포츠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2000년 개최된 제27회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녀 각각 4체급은 유도

각각 7체급, 복싱 12체급, 레슬링 16체급에 비교하면 훨씬 적은 숫자이므로

체급확대를 위해 스포츠외교가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동양무술에는 중국의 권법, 일본의 공수도 등이 있으나 태권도는 이

들 여타의 무술과는 다른 특징과 특색을 갖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태권도가 국기로서의 명실상부한 자리 매김은 물론 각종 세계대회

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태권도 인구의 저변확대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학교체육에서 태권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 T V나 매스컴에서 인기종목 만을 편중 보도하거나 올림픽 등

세계대회를 앞두고 금메달의 숫자계산이나 효자종목, 전략종목으로 관심을

끌다가도 대회가 끝나면 쉽게 잊어버리는 현실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태권도가 온국민으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생활체

육운동으로 정착시켜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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